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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촌 노동팀 율촌 노동팀은 노동 전문 변호사, 고용노동부 출신의 고문, 노무사, 산업안전보건공단 출

신 중대재해 전문가 등 유수한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국내 및 외국 기업들을 위하여 노동

관계의 특수성에 맞는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노동위원회/법

원 단계의 송무, 법률자문 등 전통적 노동 업무 뿐만 아니라 중대재해대응, 노동조사, 불법

파견/비정규직 등에 관한 사내 compliance 등, 기업에 새롭게 중요성이 부각된 영역의 

프로젝트/컨설팅 업무도 활발하게 수행하고 있습니다.

CONTACT

https://www.yulchon.com/ko/professionals/professionals-view/swc/cho-sangwook.do
https://www.yulchon.com/ko/professionals/professionals-view/slee/lee-soojung.do
https://www.yulchon.com/ko/professionals/professionals-view/parkjw/park-jaewoo.do
https://www.yulchon.com/ko/professionals/professionals-view/kslee23038/lee-kwangsun.do
https://www.yulchon.com/ko/professionals/professionals-view/dwchung/chung-daiwon.do
https://www.yulchon.com/ko/professionals/professionals-view/wansookim19062/kim-wansoo.do
https://www.yulchon.com/ko/professionals/professionals-view/jiweonjeong18142/jeong-jiweon.do


Vol.17C O N T E N T S

01
업무사례 (01)	 B사 대리해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 취소소송 항소심 승소

(02)	 F사 대리해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 취소소송 항소심 승소

(03)	 A사 대리해 노사협약 및 부속협약 무효확인 사건 승소

(04)	 외국계 A사 대리해 부당징계구제재심판정 취소소송 항소심 전부 승소

(05)	 C사를 대리해 본사 본관 앞 시위금지 가처분 인용결정 도출

(06)	 G사 대리해 과태료 재판에서 불처벌 결정 도출

(07)	 E사를 대리해 채용비리 가담자에 대한 부당해고구제신청 기각 판정 도출

(08)	 D사 대리해 채용비리 가담자에 대한 부당해고구제신청 기각 판정 도출

06

07

08

09

10

11

12

13

02
최신판례 (01)	 통상임금 청구 소송에서 환송 후 원심의 심판범위는 ‘환송 전 원심에서 인정 

된 금액에 환송 후 원심에서 청구가 확장된 부분을 더한 금액’으로 한정된
다고 본 사례

(02)	 야구단 소속 재활 트레이너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03)	 간호조무사 자격 취득을 위하여 병원에서 실습교육과정을 이수한 실습생
을 병원의 근로자로 볼 수 없고, 업무수행에 대한 부당이득도 인정될 수  
없다고 본 사례

(04)	 적절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반복적인 사망사고가 발생한 사안에 대하여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업체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유지한 원심이 타당
하다고 본 사례

(05)	 노조간부인 기간제 근로자에게 무기계약직 전환 평가기준을 자의적으로 
적용한 다음 그 평가결과가 기준에 미달함을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
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14

17

20

23

27



Vol.17

(06)	 응급의학과 전공의에 대하여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한 연장 및 
야간 근로수당을 별도로 지급하지 않는다는 묵시적 포괄임금약정이 성립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본 사례

(07)	 회사의 승인 없이 판매 기회를 이해관계자가 운영하는 대리점에 이관한  
직원에 대한 정직 6개월의 징계는 정당하다고 본 사례

31

33

02
최신판례

(01)	 액자 속 안전보건 경영방침과 목표,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

(02)	 두 겹의 고단함 : 올바른 사실 판단과 건강한 기업문화

(03)	 하청 노조가 안전보건 의제로 교섭을 요구해 온다면?

(04)	 원청의 ‘실질적 지배력’이 인정된 의제들

(05)	 ‘산업안전 3종세트’ 완성판 노란봉투법

(06)	 점수 낮다고 퇴짜?…계약직 근무평가 공정해야 회사도 산다

(07)	 농촌 외국인 근로자 산업재해의 법적 공백

(08)	 게릴라 파업, 당번 파업, 10분 파업도 적법할까?

(09)	 추석 황금연휴, 놓치기 쉬운 위험

(10)	 계약서 위의 사장, 매장 안의 근로자

(11)	 연차촉진 악용 멈춘 대법, 연차수당은 언제 지급해야 하나

(12)	 노란봉투법, 판도라의 상자가 되지 않으려면

35

37

42

45

48

50

52

54

56

58

60

62

03
노동칼럼

C O N T E N T S

(01)	 이정우, 구자형 변호사, ‘한국사회법학회’ 학술대회 발표 (08/21) 64
04

동정



C O N T E N T S Vol.17

(02)	 최진수, 송연창 변호사, GS그룹 발전 계열사 임직원 대상 강연 (09/02)

(03)	 이광선 변호사, 한국고용노동연구원 강의 및 삼성그룹 신임 보직자 대상 
강연 (09/08, 10, 16)

(04)	 이태은 변호사, 이수정, Christopher Mandel 외국변호사 Restructuring 
for international employers: A Ius Laboris Guide 기고 (09/16)

(05)	 Christopher Mandel 외국 변호사, Ius Laboris APAC HR 컨퍼런스에서 
발표 (09/17)

(06)	 송연창 변호사, 월간노동법률 세미나에서 강연 (09/24)

64

64

64

65

65

04
동정



6/65

Vol.17 뉴스레터율촌 노동팀

1 업무사례

(1)	B사 대리해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 취소소송 항소심 승소

율촌은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의 항소심에서 B사를 대리하여 1심 판결을 뒤집고 승소 판결을 이끌

어 냈습니다. 

B사는 C사로부터 OOO기관 관리운영 업무를 위탁받아 운영하면서 OOO기관에 근무하는 원고들과 근로계약

을 갱신해왔습니다. 그러나 C사는 B사와의 OOO기관 위탁운영계약을 해지하고 위탁업체를 변경하였고, 원고

들이 새로운 위탁업체로 고용승계를 거부한 채 전환배치만을 고집하자 B사는 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해고를 

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해고가 정리해고에 해당하고 정리해고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정당하다

고 판단하였으나, 제1심 판결은 이 사건 해고가 정리해고에 해당하고 정리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무효

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율촌은 항소심에서부터 B사를 대리하여, OOO기관 사업이 B사의 고유사업이 아닌 위탁사업으로 독립성이 인

정되므로 OOO기관 사업의 폐지는 사업 전체의 폐지와 같고, 따라서 이 사건 해고는 ‘정리해고’가 아닌 ‘통상해

고’가 해당하고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존재한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율촌의 주

장을 모두 받아들여 이 사건 해고는 통상해고에 해당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어서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제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제1심 판결 모두 이 사건 해고의 법적 성격이 ‘정리해고’에 해당한

다고 판단하였음에도 위탁계약 종료에 따른 근로관계의 종료가 ‘통상해고’에 해당한다는 점 및 그 정당성을 인

정받았다는 점에 있어서 의의가 있습니다.

최진수 변호사 김익현 변호사 김수진 변호사 정지윤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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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업무사례

(2)	F사 대리해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 취소소송 항소심 승소

율촌은 F사(이하 ‘회사’)를 대리하여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승소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본건 근로자는 회사의 고위 관리직 직원으로, 부하직원들에 대한 지속적인 직장 내 성희롱 사실이 발견되어 해

고되었습니다(이하 ‘이 사건 해고’). 본건 근로자는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구제신청을 하였는

데, 초심 지방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해고를 부당하다고 보았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결론을 달리하여 정당한 

해고로 판정하였습니다. 본건 근로자는 이에 불복하여 재심판정의 취소를 청구하였고, 제1심 재판부는 “회사 

규정상 징계위원회는 위원 5인 이상으로 구성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에도, 이 사건 해고는 위원장 1인과 

위원 4인으로 구성된 징계위원회에서 의결되었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고 보아 본건 근로자의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율촌은 항소심에서 회사의 징계위원회 구성 관련 규정의 문언, 다른 조문과의 관계, 회사 징계위원회의 운영 

관행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위원장도 위원 중 1인으로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징계위원회 구

성에는 하자가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본건 근로자가 해고 절차에서 충분히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었고, 징계사유가 존재하며, 징계양정 역시 적정하다는 점을 함께 주장하였습니다. 항소심 재판부

는 율촌의 주장을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본건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제1심 판결에서 이 사건 해고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였음에도 항소심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른 해고임을 인정받았을 뿐만 아니라, 제1심에서 판단되지 않았던 징계사유의 존재 및 징계양정의 적정성까

지 모두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이광선 변호사 김동현 변호사 이영진 변호사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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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A사 대리해 노사협약 및 부속협약 무효확인 사건 승소

율촌은 A사(이하 ‘회사’)를 대리하여 교섭대표노동조합인 B 노동조합이 회사와 C 노동조합이 체결한 노사협약 

및 부속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이 무효라고 주장한 사안에서, 법원의 청구 기각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회사는 과거 C 노동조합 등과의 사회적 합의를 이행하는 과정의 일환으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인 B 노동조합과

의 단체협약과는 별개로 이 사건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B 노동조합은 회사와 C 노동조합이 체결한 이 사건 

협약 역시 단체협약에 해당하며, 이 사건 협약이 B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과 단체협약체결권을 침해하여 무효

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율촌은 이 사건 협약은 사회적 합의를 계승한 것으로 당사자의 의사나 내용을 고려할 때 단체협약의 형식 및 

실질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협약 내용으로 인하여 C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 및 단체협약체결권이 

침해되지 않았음을 구체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원심법원은 율촌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이 사건 협약을 단체협약으로 보기 어렵고 B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 

및 단체협약체결권이 침해된 사실 역시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은 B 노동조합의 상고를 심

리불속행 기각하여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

복수노조 사업장에서 사용자는 교섭대표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 요구 외에도, 다른 노동조합의 고충처리나 간

담회 요구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 사건은 사용자가 교섭대표노동조합 외의 노동조합과 단체교섭 이외의 협의

를 진행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이광선 변호사 구자형 변호사 박지수 변호사 신일식 변호사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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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ulchon.com/ko/professionals/professionals-view/jisoopark22190/park-jisoo.do
https://www.yulchon.com/ko/professionals/professionals-view/isshin24212/shin-ilsik.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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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외국계 A사 대리해 부당징계구제재심판정 취소소송 항소심 전부 

승소

율촌은 ① 회사의 승인 없는 판매 기회 이관이 회사가 금지하는 ‘이해관계자 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위 이

해관계자 거래 중 일부에 관하여 공공기관 입찰 관련 부당 공모를 하였는지 여부 등의 비위행위에 관하여 회사

가 대상 직원에게 정직 6개월의 징계를 한 것이 부당징계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의 항소심에서, 1심에 이어 

외국계 A사를 대리하여 전부 승소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항소 기각)

원고는 ① ‘이해관계자’의 의미가 불분명하고, ② ‘이해관계자 거래’를 금지하는 명확한 사규가 존재하지 않으

며, ③ 원고의 직속 상관을 증인으로 신청하여 회사가 모든 사실관계를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원고를 징계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율촌은 ① ‘이해관계자’의 의미는 문언 등을 통해 그 의

미가 명확하다는 점, ② 회사가 ‘이해관계자 거래’를 금지하는 준법교육을 실시하였다는 점, ③ 직속 상관의 사

적인 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원고가 회사의 공식적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을 기준으로 비위행위의 존부를 판단

해야 한다는 점 등을 치밀하게 주장하였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도 율촌의 위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원고의 항소

를 기각하였습니다.

본건은 ① 회사의 공식적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회사의 이익에 반하는 ‘이해관계자 거래’ 행위 등을 한 원고

에 대한 중징계를 통해 회사가 동종, 유사 행위의 발생 가능성을 낮출 수 있고, ② 글로벌 회사로서 핵심 경영가

치를 윤리와 준법 행위를 두고 적법 절차의 준수를 강조해 온 회사에서 직무관련성이 높은 비위행위로 회사에 

손해를 입힌 것은 그 비위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는 것을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습니다.

이정우 변호사 이지호 변호사

목
차

https://www.yulchon.com/ko/professionals/professionals-view/jungwoolee20058/lee-jungwoo.do
https://www.yulchon.com/ko/professionals/professionals-view/jeeholee22089/lee-jeeho.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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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C사를 대리해 본사 본관 앞 시위금지 가처분 인용결정 도출

율촌은 C사 본사 본관 앞 집회 및 시위 등에 대한 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여 사실상 전부 인용결정을 받았습니

다. 

 

본 사건에서 채무자들은 C사의 불법파견 등을 주장하며 본사 인근에서 명예훼손적 표현이 포함된 현수막, 피

켓 등 설치, 수인한도를 넘는 수준의 소음 발생, 노동가 재생 등의 행위를 하였습니다. 율촌은 채무자들의 행위

들을 정리한 채증 자료와 그러한 행위들이 사회적 상당성을 넘는 수준에 이른다는 점을 효과적으로 재판부에 

전달하고, 다양한 법리와 이론, 선례 등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는 서면을 7~8 차례 제출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

응함으로써 사실상 채무자들의 위 행위 전부를 금지하는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최근 들어 법원은 이와 같은 가처분을 다소 엄격하게 인정하는 추세인데, 금번 결정은 표현행위의 내용과 소

음, 시위행태 등이 사회적 상당성을 넘는 수준에 이를 경우에 그와 관련한 표현의 자유, 집회시위의 자유가 제

한될 수 있다는 점을 재확인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습니다.

조예리 변호사 최은영 변호사

서현영 변호사이정우 변호사

이명철 변호사

목
차

https://www.yulchon.com/ko/professionals/professionals-view/yrjo22069/jo-yeri.do
https://www.yulchon.com/ko/professionals/professionals-view/eunyoungchoi24028/choi-eunyoung.do
https://www.yulchon.com/ko/professionals/professionals-view/hyseo20060/seo-hyunyoung.do
https://www.yulchon.com/ko/professionals/professionals-view/jungwoolee20058/lee-jungwoo.do
https://www.yulchon.com/ko/professionals/professionals-view/mclee24046/lee-myungcheol.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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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G사 대리해 과태료 재판에서 불처벌 결정 도출

율촌은 G사에서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전산장비 유지·보수, 장애 정비 등의 전산업무를 수행하여 온 것과 관련

한 파견법 위반 과태료 재판에서 회사를 대리하여 불처벌 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지방고용노동청은 G사에 대해 비정규직 정기감독을 실시하여 전산업무 담당 협력업체 근로자들과 회사 사이

에 근로자파견관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고, 회사가 해당 근로자들을 직접고용하라는 내용의 시정지시를 발하

였습니다. G사가 근로자파견관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정지시를 이행하지 않자 고용노동청은 회사

에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율촌은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였고, 과태료 재판이 진행되었습

니다.

율촌은 ▲협력업체 근로자들의 업무와 회사의 업무는 명확히 구분되어 있다는 점, ▲전산업무의 구조적 특성

상 업무수행 과정에서 고객과의 의사연락이 수반되고 신속한 처리가 요구된다는 점, ▲도급 업무 수행에 필요

한 객관적 정보 전달 외에는 달리 업무상 지휘·명령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논리

적으로 주장하는 한편, 동일한 사안에 대해 고용노동청이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파견법위반 피의사건에서도 검

찰이 불기소처분을 하였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율촌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협력업체 근로자들과 회사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면서 불처벌 결정을 하였

습니다.

본건은 앞선 형사 사건에서 검찰의 불기소처분을 이끌어낸 데 이어 고용노동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하여도 

불처벌 결정을 이끌어냄으로써 종전에 전산 업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전산 업무를 수행하는 사내협력업체 근로

자들과 원청이 근로자파견관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선례를 확인한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이광선 변호사 김동현 변호사 문옥훈 변호사

목
차

https://www.yulchon.com/ko/professionals/professionals-view/kslee23038/lee-kwangsun.do
https://www.yulchon.com/ko/professionals/professionals-view/donghyunkim23040/kim-donghyun.do
https://www.yulchon.com/ko/professionals/professionals-view/ohmoon23086/moon-okhoo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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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사를 대리해 채용비리 가담자에 대한 부당해고구제신청 기각 

판정 도출

율촌은 E사를 대리하여 채용비리 과정에 관여한 직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서 기각 판정을 이끌어냈습

니다. 해당 사건에서 율촌은 당사자의 주요 사실에 대한 강한 부인에도 관련 사실관계를 매우 면밀하게 분석하

여 해고 처분의 정당성을 인정받은 사례로, 채용절차 공정성에 관한 중요한 선례로 평가됩니다.

이태은 변호사이용민 변호사 신일식 변호사

목
차

https://www.yulchon.com/ko/professionals/professionals-view/telee/lee-taeeun.do
https://www.yulchon.com/ko/professionals/professionals-view/ymlee/lee-yongmin.do
https://www.yulchon.com/ko/professionals/professionals-view/isshin24212/shin-ilsik.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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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D사 대리해 채용비리 가담자에 대한 부당해고구제신청 기각  

판정 도출

율촌은 D사를 대리하여 채용비리 등 복합 비위행위로 해고된 직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서 기각 판정을 

이끌어냈습니다. 본 사건은 일부 채용절차에만 관여한 근로자라 하더라도 해고의 양정이 인정될 수 있음을 확

인한 사례입니다.

이태은 변호사이용민 변호사 신일식 변호사

목
차

https://www.yulchon.com/ko/professionals/professionals-view/telee/lee-taeeun.do
https://www.yulchon.com/ko/professionals/professionals-view/ymlee/lee-yongmin.do
https://www.yulchon.com/ko/professionals/professionals-view/isshin24212/shin-ilsik.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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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최신판례

(1)	통상임금 청구 소송에서 환송 후 원심의 심판범위는 ‘환송 전  

원심에서 인정된 금액에 환송 후 원심에서 청구가 확장된 부분을 

더한 금액’으로 한정된다고 본 사례

[대상판결: 대법원 2025. 8. 28. 선고 2021다239134 판결]

1.	사안의 개요

원고들은 서울시 은평구, 용산구 등 각 자치구에서 환경미화원으로 채용되어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들이

고, 피고들은 위 각 자치구입니다. 원고들은 명절휴가비 중 일부, 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이하 명

절휴가비와 함께 ‘이 사건 상여금’) 및 복지포인트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들에게 이를 기

초로 계산한 법정수당, 퇴직금 등의 차액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제1심은 이 사건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나 복지포인트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고, 

피고들은 이에 항소하였으나 환송 전 원심은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복지

포인트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들어 피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원고들은 환송 후 원심에서 (ⅰ) 휴일근로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청구 및 미지급 퇴직금 청구를 취하하고, 

(ⅱ) 복지포인트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주장 및 휴일근로에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임금이 중복 지급되

어야 한다는 주장을 철회하였으며, (ⅲ) 환송 전 명절휴가비의 일부만을 통상임금 산정의 기초에 포함되는 

것으로 계산하여 청구하였던 것을, 명절휴가비 전액을 비롯한 이 사건 상여금 전부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는 취지로 청구를 확장하였습니다. 

환송 후 원심은 이 사건 상여금 전부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들의 환송 후 청구금액 및 지연손

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2.	판결 요지

대상판결은 환송 후 원심의 심판범위는 피고들 패소 부분과 환송 후 원심에서 확장된 부분에 한정되므로, 

환송 후 원심에서 인용할 수 있는 한도액은 ‘환송 전 원심에서 인정된 금액(피고들 패소 부분)에 환송 후 원

심에서 청구가 확장된 부분을 더한 금액’에 한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이어서 환송 후 판결에서 해당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부분은 환송 후 원심의 심판범위에 관한 법리오해에 해당한다고 보고, 각각의 법정

수당별로 위 한도액을 초과하여 인용된 부분을 파기하였습니다.

가.	1개의 청구 일부를 기각하는 제1심판결에 대해 일방 당사자만이 항소한 경우의 항소심 심판범위

①	 1개의 청구 일부를 기각하는 제1심판결에 대하여 일방 당사자만이 항소한 경우 제1심판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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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대상이었던 청구 전부가 불가분적으로 항소심에 이심되나, 항소심의 심판범위는 이심된 부분 가운데 항

소인이 불복한 한도로 제한되고, 항소심의 심판대상이 되지 아니한 부분은 항소심판결 선고와 동시에 확정

되어 소송이 종료된다.

   
②	 원고의 청구가 일부 인용된 환송 전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만이 상고하고 상고심이 상고를 받아들여 원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환송하였다면 피고 패소 부분만이 상고되었으므로 상고심에서의 심리대상은 

이 부분에 국한되고, 환송되는 사건의 범위, 다시 말하자면 환송 후 원심의 심판범위도 환송 전 원심에서 피

고가 패소한 부분에 한정되는 것이 원칙이며, 환송 전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은 확정되었으므로 환송 후 

원심은 그에 대하여 심리할 수 없다(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8다221867 판결 참조).

   
③	 한편 환송 후 원심의 소송절차는 환송 전 항소심의 속행이므로 당사자는 원칙적으로 새로운 사실과 증거를 

제출할 수 있음은 물론, 소의 변경, 부대항소의 제기뿐만 아니라 청구의 확장 등 그 심급에서 허용되는 모든 

소송행위를 할 수 있고, 이러한 이유로 환송 전의 판결보다 상고인에게 불리한 결과가 생기는 것은 불가피하

다(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4다11376, 11383 판결 참조). 

   
④	 환송판결에서 환송 전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만 파기하였다면, 환송 후 원심의 심판범위는 피고 패소 부분

과 환송 후 원심에서 확장된 부분에 한정되므로, 환송 후 원심에서 인용할 수 있는 한도액은 피고 패소 부분에 

환송 후 원심에서 청구가 확장된 부분을 더한 금액이다(대법원 2024. 3. 12. 선고 2022다4212 판결 참조).

나.	법정수당 청구별로 별개의 소송물을 구성하는지 여부(긍정)

①	 근로자가 통상임금이 잘못 산정되었다는 이유로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법정수당(휴일근로수

당,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의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 법정수당 청구별로 법적 근

거와 성질이 다르므로 별개의 소송물을 구성한다. 환송 후 원심의 심판범위와 그 인용할 수 있는 한도액은 소

송물별로 판단하여야 한다.

다.	이 사건 판단

①	 이 사건에서는 제1심판결에 대해 피고들만 항소하여, 제1심판결 중 원고들 패소 부분은 환송 전 원심판결의 

선고와 동시에 확정되어 소송이 종료되었다.

   
②	 따라서 환송 후 원심의 심판범위는 피고들 패소 부분(환송 전 원심에서 인정된 금액)과 환송 후 원심에서 확

장된 부분에 한정되고, 법정수당별로 심판범위와 인용한도액을 판단하여야 한다. 

③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송 후 원심은 환송 후 원심의 심판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이미 확정되어 심판대

상이 아닌 청구 부분까지 포함해서 심리·판단한 뒤 피고로 하여금 지급의무 있는 금액을 초과한 금액을 원고

들에게 지급하도록 명한 잘못이 있다.

3.	의의 및 시사점

대상판결은, 2024년 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0다247190 전원합의체 판결)의 새로운 통상임

금 법리에 기초하여 출근율 조건과 재직조건을 부가한 상여금 등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안입니다. 대상판결

https://vo.la/BQ8aW2U
https://vo.la/PWDPoMz
https://vo.la/jfnPnSR
https://vo.la/rdHZ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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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원고의 청구가 일부 인용된 환송 전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만이 상고하고 상고심이 상고를 받아들여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환송한 경우’에 있어서 환송 후 원심의 심판대상은 ‘환송 전 원심에서 피고가 패소한 부분’ 및 환송 후 원

심에서 확정된 부분에 한정된다는 기존 법리를 확인하고, 이러한 법리가 통상임금 소송에도 적용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

습니다.  

아울러 대상판결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여러 법정수당을 청구하는 사건에서 각 법정수당은 별개의 소송물을 구성하므로, 

환송 후 원심의 심판범위 및 인용한도 역시 수당 항목별로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024

년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 이후 새로운 통상임금 법리의 적용범위, ‘병행사건’의 해석에 대한 견해대립이 있는 상황에서, 환

송 후 원심의 심판범위 및 인용한도, 통상임금 소송에서의 소송물의 단위에 관한 기준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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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최신판례

(2)	야구단 소속 재활 트레이너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대상판결: 부산지방법원 2025. 8. 21. 선고 2024나54928 판결]

1.	사안의 개요

원고는 피고 야구단과 업무위탁계약 또는 감독·코치계약을 체결(이하 ‘이 사건 계약’)하고 피고 야구단에서 

부상을 당한 후 재활 중인 야구선수들의 부상상태를 점검하고 물리치료를 수행하는 등 재활 업무를 담당하

는 트레이너로 2007년경부터 근무해오다가 2020. 11. 30. 계약이 종료된 사람입니다. 

원고는 계약 종료 이후 자신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퇴직금 및 그에 대한 지

연손해금을 청구하며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2.	판결 요지

제1심은 원고가 피고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했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고, 원고가 담당한 업무는 전문성이 

있어 피고의 구체적인 지시·감독이 어려울 수 있으며, 매년 계약 시 연봉이 변경되고 다른 프로야구 구단과 

다른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할 가능성도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인 대상판결은 제1심과 판단을 달리하여, 원고의 업무 내용과 수행방식, 상당한 지휘·감독 

여부, 근무시간 및 근무장소의 지정·구속 여부, 보수의 근로대상성 등을 고려하여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

로자에 해당한다며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관련법리

①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

다 그 실질에 비추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

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②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ⅰ)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 

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ⅱ) 사용

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ⅲ) 노무제공자가 스스

로 비품,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

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ⅳ)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ⅴ)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ⅵ) 기

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ⅶ)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목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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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ⅷ)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ⅸ)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

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

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

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

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1

다44276 판결, 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7두62235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원고(재활 트레이너)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여부(긍정)

①	 (피고에 의한 업무 내용의 결정) 이 사건 계약에 따르면, 원고의 주된 업무내용은 (ⅰ) 선수단 응급처치, (ⅱ) 

선수단 병원진료 업무, (ⅲ) 의약품 관리 및 수불장 관리, (ⅳ) 체력단련실 운용, (ⅴ) 부상선수 재활훈련 치

료 및 보조, (ⅵ) 선수 개인별 웨이트 프로그램 개발, (ⅶ) 기타 트레이너 업무에 준하는 사항, (ⅷ) 상기 업무

에 관한 보고서 작성이다. 업무의 특성상 일부 포괄적·전문적인 사항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

아 이 사건 계약에 정해진 원고의 업무는 상당히 구체적이고, 원고가 자율적으로 이를 결정한 것이라기보다

는 피고의 필요에 따라 결정된 것으로서 피고의 지시에 의존하는 성격이 강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원고가 

2013년부터는 ‘코치계약서’의 명칭으로 피고와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원고의 업무 내용은 그 이전과 실질적

으로 동일하였다.

   
②	 (근무시간·장소 구속 및 상당한 지휘·감독) 원고는 시즌기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 6일 피고의 야구

장 트레이너실에 08:30경까지 출근하여 09:00경 트레이너 미팅을 하고, 17:30경 퇴근하였다. 또한 원고

는 매일 퇴근 전에 당일 자신이 한 업무의 주요 내용을 피고 회사 사내 전산망에 ‘업무일지’의 명칭으로 업로

드 하였다. 원고는 비시즌 기간 중에도 각 선수별 훈련 장소 및 방법 등을 조사하여 피고에게 보고하였고, 선

수들의 병원진료 일정이 있는 때에는 같이 동행하였으며, 진료 및 수술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

출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원고의 근무 시간 및 업무 수행의 방식·태양은 피고의 상당한 지휘·감독 하에서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③	 (독립적인 사업 영위 여부) 원고는 피고 구단의 일정 및 사무처리에 최우선적으로 따라야 할 의무가 존재하

였고, 이로 인하여 겸직이 사실상 불가능하였으며, 다른 업무를 겸직한 사실도 없다. 또한, 원고는 이미 확정

된 일정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므로 개인적인 휴가 등을 자유롭게 사용하지도 못하였다는 것인바, 

원고가 피고의 위임에 따라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의 업

무에 필요한 비품 등을 제공하였다. 특히 트레이너실 및 재활훈련 시설, 그리고 트레이너실 내부에 위치한 문

서 작업을 위한 책상 및 컴퓨터도 피고가 제공하였다. 

   
④	 (보수의 근로 대가성) 원고의 연봉은 피고 구단의 트레이너 임금 인상표를 기준으로 하여 일정한 가감을 거

쳐 결정된 것으로 보인다. 원고의 연봉은 원고가 업무의 전문성을 전제로 대등한 협상력을 발휘하여 피고와

의 협상을 통하여 결정된 것이 아니라 근무 연차별로 일정한 연봉 지급액을 기준으로 하여 통상적인 근로자

의 임금 인상분만큼 증액된 연봉으로 결정된 것이다. 즉,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급여의 성격은 전문적

인 능력 발휘에 따른 대가라기보다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받는 고정급에 더 가깝다. 이는 원고가 매월 일정한 

시점에 피고로부터 연봉 총액을 11개월로 분할한 금액을 정기적으로 지급받은 점에 비추어 더욱 그러하다.

https://vo.la/pO2JSmW
https://vo.la/pO2JSmW
https://vo.la/RSqIvy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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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이윤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 부담) 격려금 내지 시상금은 모두 1회성으로 지급되었다. 또한 이 사건 계

약서에도 원고의 능력이나 성과에 따라 인센티브가 달리 지급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시한 조항이 없을 뿐만 아

니라, 위 돈 또한 피고 구단의 일방적인 결정에 의하여 지급받았으며, 그 외에 원고가 피고 구단의 경기결과

에 따른 승리 수당을 지급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오히려 원고는 교통비 등 업무 수행 중 발생

한 비용을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원고가 노무 제공을 통한 이

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에 관한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⑥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연봉의 3.3%에 해당하는 사업소득세를 납부

한 사실, 감독·코치·선수 등을 대상으로 하는 ‘KBO 연금’에 가입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사용자인 피고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서 사실상 임의로 정할 수 있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러한 사정들만으로 근로자성

을 쉽게 부정할 수는 없다. 

  
⑦	 (근로관계의 계속성) 원고는 매년 12월에는 휴식기를 가졌으나 이는 피고와 같은 프로야구 구단에 근무함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고, 매년 휴식기는 일정한 시기에 가졌으며, 그와 같은 휴식기에도 구단의 지시 하에 업무

를 수행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근무 형태는 2013년부터 2020년까지 계속하여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면서 

실질적으로 동일하게 유지되었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할 때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 또한 인정된다.

3.	의의 및 시사점

대상판결과 같은 스포츠 구단의 감독, 코치, 트레이너 등의 근로자성에 대한 다툼은 법원과 노동위원회에서 계속 분쟁이 

되고 있습니다. 법원 및 노동위원회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종속성의 정도 등에 따라 각기 다른 판단을 내리고 있으며, 

근로자성을 인정한 사례[부산지방법원 2025. 3. 12. 선고 2022가단350232 판결(항소심 계속 중), 서울중앙지방법

원 2024. 8. 27. 선고 2023가단5349748 판결(항소심 계속 중) 등]와 부정한 사례[인천지방법원 2024. 9. 24. 선고 

2023나68596 판결(확정) 등]가 병존하고 있습니다. 

대상판결은 스포츠 구단 트레이너의 근로자성을 인정하였으나, 향후에도 유사 직종 종사자에 대하여 동일한 결론이 일률

적으로 도출될 것이라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서의 근로자성 인정여부 판단을 위해서는 계약의 내용, 

실제 업무 수행 방식, 지휘·감독의 여부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구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대상판결은 양 당사자 모두 상고를 제기하지 않아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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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간호조무사 자격 취득을 위하여 병원에서 실습교육과정을  

이수한 실습생을 병원의 근로자로 볼 수 없고, 업무수행에 대한 

부당이득도 인정될 수 없다고 본 사례

[대상 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 8. 22. 선고 2024나39661 판결]

1.	사안의 개요

원고는 간호조무사 자격 취득을 위하여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이하 ‘이 사건 학원’)에서 이론교육 과정

을 이수하고 피고가 운영하는 A병원(이하 ‘피고 병원’)에서 2022. 4. 14.부터 2022. 9. 1.까지 780시간

의 실습교육과정을 이수한 실습생입니다. 

원고는 위 실습교육기간 동안 피고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그에 상당

하는 임금 또는 그에 상응하는 부당이득금에 대한 반환을 청구하였습니다.

2.	판결 요지

제1심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근로의 대가를 수수한다는 의사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원고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는 없으나, 원고가 실습교육 과정에서 수행한 업무 중 실습교육의 본질에서 벗어나 실질적

으로 근로를 제공하였고 피고는 그 대가 지급을 면하였으므로 피고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이득을 반환할 의

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인 대상판결은 제1심과 판단을 달리하여, 원고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을 뿐만 아

니라 원고의 실습교육 과정에서의 업무수행에 대한 피고의 부당이득 역시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

니다.

가.	이 사건 원고(간호조무사 실습생)의 근로자성 인정여부(부정)

①	 (관련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법리는 앞서 부산지방법원 

2025. 8. 21. 선고 2024나54928 판결의 2. 판결요지 - 가.항과 같습니다. 

   
②	 피고 병원은 이 사건 학원의 실습교육 위탁에 따라 원고의 실습교육 과정을 진행한 것으로, 

실습 기간, 실습 요일, 교육 시간, 총 이수 시간 등은 모두 이 사건 학원에서 정하여 피고 병원

에 통지하였다.

   
③	 원고는 이 사건 학원의 실습교육 위탁에 따라 피고 병원에서 간호조무사 자격 취득을 위하여 

실습교육 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이는 임금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다. 원고의 실습교육 과정

에서, 원고와 피고 병원 사이에 근로계약이 체결된 바 없고, 피고가 원고에게 어떠한 명목의

목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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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도 지급한 바 없으며, 원고에게 피고 병원의 취업규칙 등이 적용된 바도 없다. 의료법 및 구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등 당시 제반 규정에 의하면, 780시간의 실습교육을 받는 것은 간호조무사 국

가시험 응시자격 요건을 갖추기 위한 필요조건이었다는 점에서도 원고의 실습교육 과정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 병원에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워 보인다.

   
④	 결국 피고 병원에서 이루어진 현장실습은 실습생으로 하여금 향후 실제로 간호조무사 업무에 종사할 수 있

도록 하는 교육 훈련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실습생으로부터 어떠한 노무를 제공받는 것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다. 원고는 현장실습 과정에서 환자 안내(비용, 절차, 차회 예약 등), 맥박·혈압 체크, 의료폐기물 

비우기, 환자대기실 소독, 기구 소독, 의사의 업무 보조 등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데, 위와 같은 업무

는 실제로 간호조무사가 이행하는 업무로써 현장실습 과정에서 수행하는 것이 부적절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

고, 이러한 업무 수행이 단순 업무라거나,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거나 원고의 소속 부서가 자주 바뀌었다는 

등의 이유만으로 원고와 피고 병원 사이의 관계가 종속적인 성격이 있는 근로관계가 되는 것은 아니다.

   
⑤	 피고 병원에서는 원고와 같은 실습생이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1인 이상의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가 항상 

옆에서 이를 지켜보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와 같은 점에서도 원고가 현장실습생의 성격을 넘어 피고 

병원의 근로자로서 노무를 제공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나.	피고 병원의 원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의무 인정여부(부정)

①	 (법률상 원인) 원고는 피고 병원과 이 사건 학원 사이의 현장실습에 관한 위탁계약에 따라 피고 병원에서 현

장실습을 하게 된 것으로, 간호조무사 자격 취득이라는 교육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피고 병원에 노무를 제공

하게 된 것이어서, 원고의 업무수행에 법률상 원인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

   
②	 (피고 병원의 이득) 피고 병원은 실습생의 업무 능력이 미숙한 점 등을 고려하여 업무수행 시 피고 병원 소속 

간호사나 간호조무사가 반드시 1명 이상 대동하여 이를 지켜보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 병원 측에

서도 현장실습 과정을 위한 인적, 물적 자원을 투입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피고 병원에 노무를 제공하

였으므로 막연히 피고가 원고의 실습시간 전부에 대한 최저임금 상당의 이익을 얻었다고 주장할 뿐, 피고가 

얻은 구체적인 이익의 범위를 특정하거나 입증하지 못하였다. 

   
③	 (실습생인 원고의 손해) 원고는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충족하기 위해 피고 병원과 같은 의료기관

에서 780시간의 실습교육 과정을 이수하여야 했고, 피고 병원에서의 실습교육 과정을 이수함으로써 그 자

격요건을 충족할 수 있었다. 원고가 피고 병원에서 이러한 과정을 이수하지 않았다면 동일한 시간만큼 다른 

기관에서 실습교육 과정을 거쳐야 하였을 것이므로, 원고에게 피고 병원에서의 업무 수행으로 인해 다른 곳

에서 경제적 활동(노무 제공)을 하지 못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도 어렵고, 달리 원고에게 피고 병원에

서의 실습교육 과정 이수로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의의 및 시사점

대법원은 “작업기간이 잠정적인 실습생이라 하더라도 바로 이러한 사유만으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가 아니

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사업주와 실습생 사이의 채용에 관한 계약내용, 작업의 성질과 내용, 보수의 여부 등 그 근로의 실

질 관계에 의하여 사용종속관계가 있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실습생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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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1987. 6. 9. 선고 86다카2920 판결 등)”한다고 하여, 실습생이라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서 근로기준

법상 근로자로 판단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단, 대상판결은 ‘간호조무사 자격 취득’이라는 실습교육의 목적 및 내용, 실제 실습 수행 방식, 병원의 감독 형태 등 구체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간호조무사 실습생의 근로자성을 부정하였습니다. 대상판결은 실습 과정 중 일부 노무 제공

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실습위탁교육기관인 의료기관에서 실습교육시간에 대한 최저임금액 상당의 이익을 얻

었다거나 실습생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근거가 없고, 부당이득 반환의무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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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적절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반복적인 사망사고가 발생한  

사안에 대하여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업체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유지한 원심이 타당하다고 본 사례

[대상판결: 대법원 2025. 9. 26. 선고 2025도10267 판결]

1.	사안의 개요

피고인 주식회사 A(원청, 이하 ‘A회사’)는 경남 소재 선박 건조 및 수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수급회사, 이하 ‘B회사’)는 선박의장품 제작 및 설치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A회사로부터 

선박 보수공사 중 핸드레일 보수공사를 하도급받은 자입니다. 피고인 C 내지 F는 A회사의 수리사업팀 의

장담당자(C), 수리사업팀 이사(D), 조선소장(E), 대표이사(F)이고, 피고인 G와 H는 B회사의 현장소장(G)

과 대표이사(H)입니다.

재해근로자는 B회사 소속 근로자로서 선박 화물창 내부에서 바닥으로부터 약 8~10m 높이의 핸드레일 용

접·보수 작업을 준비하던 중 핸드레일 소실 부분을 통해 추락하여 사망(이하 ‘이 사건 재해’)하였습니다. 

이 사건 재해에 관하여, (ⅰ) 피고인 C, D, E, G, H는 재해근로자로 하여금 안전대의 고리를 결착하도록 하

지 않은 주의의무 위반을 이유로(업무상과실치사의 점), (ⅱ) A, B회사, 피고인 E, G는 동일한 내용의 안전

조치 의무 위반을 이유로(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 (ⅲ) A회사와 피고인 F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의 

충실한 업무수행을 위한 조치 등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을 이유로{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위반(산업재해치사)의 점}으로 각 기소되었습니다(그 외에 A 회사와 피고인 E는 개별 안

전조치의무 위반을 이유로 함께 기소되었습니다).

2.	판결 요지

제1심은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는데, 특히 A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F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A회사에 대하여는 벌금 20억 원을 각 선고하였습니다.

검사와 A회사 측의 피고인들이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고, 원심은 일부 양형 관련 주장을 받아들인 

것 외에는 제1심 판단에 위법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원심이 달리 판단한 양형에 관한 부분 역시 죄수 내지 

형종에 관한 것이어서 결과적으로 양형에도 큰 변동은 없었습니다.

원심(항소하지 않은 경우 제1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은 아래 표의 기재와 같습니다.

구분 피고인 (직책/역할) 원심(또는 제1심) 선고형

A회사 주식회사 A(원청, 법인) 벌금 20억 원(원심과 동일)

목
차



24/65

Vol.17 뉴스레터율촌 노동팀

구분 피고인 (직책/역할) 원심(또는 제1심) 선고형

C 수리사업팀 의장담당자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 

80시간 사회봉사명령

D 수리사업팀 이사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

E 조선소장
항소기각(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벌금 500만 원, 120시간 사회봉사명령)

F 대표이사 항소기각(징역 2년)

B회사 주식회사 B(수급회사, 법인) 벌금 2,000만 원(제1심)

G 현장소장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제1심)

H 대표이사 벌금 2,000만 원(제1심)

그 외에는 구체적인 법리 설시나 판단 없이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수긍하였는데, 항소이유별로 원심에서 제1심의 판단이 

타당하다고 본 근거는 아래와 같습니다.

가.	재해근로자는 1층에서 추락하였으므로 난간의 결함과는 무관하다는 주장 관련

①	 현장 실험 결과·작업방식 등 증거를 종합하면 피해자가 2층 난간 소실구간에서 추락한 것으로 합리적으로 

인정되며, 1층에서 추락한 것으로 볼 수 없다.

   
②	 피고인들이 제출한 더미인형 추락 테스트 영상은 검찰 등의 참여 없이 이루어지고 영상이 편집되어 있어, 그 

테스트 영상만으로는 재해근로자의 추락 장소를 달리 인정할 만큼 합리적 의심이 들지 않는다.

나.	추가 방호망 설치 등 추락방호조치의무 관련

①	 (관련법리)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부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산업

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의 개별 조항에서 정한 의무의 내용과 해당 산업현장의 특성 등을 토대로 산업안

전보건법의 입법 목적, 관련 규정이 사업주에게 안전·보건조치를 부과한 구체적인 취지, 사업장의 규모와 해

당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의 성격 및 이에 내재되어 있거나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안전·보건상 위험의 

내용, 산업재해의 발생 빈도, 안전·보건조치에 필요한 기술 수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 규범목적에 부합하도

록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안전보건규칙과 관련한 일정한 조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해당 산업현장의 

구체적 실태에 비추어 예상 가능한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을 정도의 실질적인 안전조치에 이르지 못할 경

우에는 안전보건규칙을 준수하였다고 볼 수 없다. 특히 해당 산업현장에서 동종의 산업재해가 이미 발생하

였던 경우에는 사업주가 충분한 보완대책을 강구함으로써 산업재해의 재발 방지를 위해 안전보건규칙에서 

정하는 각종 예방 조치를 성실히 이행하였는지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5. 31. 선고 2020

도3996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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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3조의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은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 전체를 포함하

며 해당 장소에는 따라 안전난간, 추락방호망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

여야 하는데, 사고 장소는 약 8m 높이에 있는 통로의 끝부분으로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 해당한다.

   
③	 사고 발생 구간은 안전난간 상부가 부식되어 소실되어 있었고, 화물창 내에 추락방호망 설치가 가능했음에

도 이를 미이행하였으며, 근로자들이 안전고리를 걸지 않고 이동하는 관행을 방치하였다.

다.	해치커버 이동작업 중에는 핸드레일 보수공사 등 다른 작업을 중단할 것을 지시하였다는 주장 관련(동시작업 허가 

관련 주의의무위반 및 상당인과관계)

①	 핸드레일 보수공사와 해치커버 이동작업, 두 작업이 시간·공간적으로 중첩될 위험을 안전관리책임자, 관리

감독자인 피고인들이 인식하고 있었다.

   
②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일정 조율 내지 감독 없이 작업일정, 중단 및 재개에 대한 신호 안내 없이 두 작업

을 동시에 허가한 것은 명백한 과실에 해당한다. 이러한 현장의 관리통제 부재로 재해근로자가 홀로 이동 중

에 추락하였다.

라.	사고 발생과 중대재해처벌법위반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주장 관련

①	 A회사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의 충실한 업무수행을 위한 조치(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5호), 종

사자 의견 청취 절차(동조 제7호), 도급, 용역, 위탁 시 필요한 절차 마련(동조 제9호)의 의무를 이행하였다

면, 추락방호망 등 사고 예방조치가 가능하였다.

   
②	 A회사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등의 과실과 이 사건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고, 중대재해

처벌법 시행 후 1달도 지나지 않아 중대재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상당인과관계가 부정되지 않는다.

원심은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와 중대재해처벌벌법위반(산업재해치사)죄의 죄수를 상상적 경합관계가 아닌 실체적 경합

관계로 본 제1심판결의 판단에는 잘못이 있다고 보았고, 유족과의 합의, 사고 이후 시정명령 이행 등 일부 유리한 정상에도 

불구하고 불과 1년 내에 3명의 근로자가 사망하는 등 중대산업재해가 거듭 발생하였음에도 여전히 근로자 안전보장보다 

시간과 비용 절약을 우선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여 A회사에 대한 벌금 20억 원의 선고형을 그대로 유지하였습

니다.

3.	의의 및 시사점

대상판결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20번째로 선고된 제1심판결에 대한 상고심 판결이자 한국제강 사건 이후 2번째로 

선고된 상고심 판결이며, 경영책임자등에 해당하는 원청 대표이사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이, 그 법인에 대하여는 벌금 20억 

원이 확정된 판결입니다. 최근 법인의 경영책임자등 2인에게 각 15년의 징역이 선고된 하급심 판결(수원지방법원 2025. 

9. 23. 선고 2024고합833, 2025고합24, 2025고합529 판결, 항소심 계속중)을 제외하면 자유형으로는 가장 중한 판

결이고, 벌금형의 금액 면에서는 위 판결을 고려하더라도 최고액의 판결입니다.

그리고 대상판결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불과 1개월 만에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안전보건 관리체계가 제대

로 갖추어져 있지 않다면 중대재해처벌법위반(산업재해치사)죄가 성립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특히, 사업장 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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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에 구조적인 문제점이 있다면 재해근로자 유가족과 합의를 하였다거나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를 이행하는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가 존재하더라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다는 점에

서 그 의의가 있습니다.

대상판결과 같이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제대로 구축하지 않은 경우 경영책임자등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례가 확인됨과 동시

에, 해당 중대산업재해를 예견할 수 없거나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충실히 이행한 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하급심 판례도 

확인됩니다(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4. 12. 19. 선고 2023고단510 판결,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5. 5. 16. 선

고 2023고단1699 판결,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25. 8. 12. 선고 2023고단442 판결 등).

즉,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였는지, 안전보건 관리체계는 실효적으로 구축하였

는지, 과거에 유사 재해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을 실질적으로 수립·이행하였는지 여부 등에 따라 유·무죄 판단은 물론 양형

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기업에서는 재해 발생 전에 미리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러한 주

기적으로 점검하는 체계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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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최신판례

(5)	노조간부인 기간제 근로자에게 무기계약직 전환 평가기준을  

자의적으로 적용한 다음 그 평가결과가 기준에 미달함을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대상판결: 서울행정법원 2025. 9. 11. 선고 2024구합55921 판결]

1.	사안의 개요

원고들은 물류센터를 위탁운영하는 참가인 A회사에서 근무하던 기간제 근로자(이하 ‘원고 근로자’)와 원고 

근로자가 간부로 활동하는 노동조합(이하 ‘원고 노동조합’)으로, 원고 근로자는 일정 요건 충족 시 무기계약

직으로 전환된다는 내부 규정에 따라 근무해 왔습니다. 회사는 무기계약직 전환 평가에서 원고 근로자에게 

정성평가 점수를 낮게 부여하고 기준점수(80점)에 미달하였다는 이유로 계약을 종료하였습니다(이하 ‘이 

사건 해고’).  

원고들은 이 사건 해고를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초심 지방노동위

원회는 ‘무기계약직 전환기대권이 인정되지만 A회사의 전환 거절에 합리적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모두 기

각 판정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 역시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원고들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이

하 ‘이 사건 재심판정’).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2.	판결 요지

대상판결은 A회사의 평가기준이 자의적이고, 특히 노조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이라는 점을 근거로 이 사

건 해고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해고에 합리적 사유가 있다고 판단

한 이 사건 재심판정을 취소하였습니다. 대상판결이 이 사건 해고에 대하여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라고 

판단한 주요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가.	부당해고 인정여부(인정)

(1)	원고 근로자에게 무기계약직 전환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①	 (관련법리)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

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

체협약 등에서 계약기간 마료될 무렵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로 전환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과 근

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와 경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의 전환에 관한 기준

목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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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그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 및 그 실태,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등 당해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기간의 정함이 없

는 근로자로 전환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근로자에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를 위반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기간의 정함

이 없는 근로자로의 전환을 거절하며 근로계약의 종료를 통보하더라도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고, 그 이후의 근로관계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 것과 동일하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6.11.10. 선고 2014두45765 판결 등 참조).

   
②	 A회사 규정은 일정 요건을 충족한 기간제 근로자를 ‘의무적’으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여야 하는 것으

로 보기는 어렵지만, ▲채용 공고에 전환 심사 명시(근로계약 체결 경위), ▲2차례 근로계약이 갱신된 사

정과 담당 업무의 상시성·필수성(담당 업무의 내용과 성격), ▲무기계약직 전환 평가표 등 요건과 절차의 

존재, ▲전환 대상자들의 75% 이상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점(전환율 등 그간의 관행) 등을 종합하

면, 원고근로자에게 무기계약직 전환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

   

(2)	이 사건 평가기준의 구조적 문제점

①	 A회사는 근태, 징계 등 확인가능한 지표는 정량평가로, 그 외에 직무적합성·태도·팀웍 등 정량평가가 어

려운 항목은 정성평가의 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양자는 각 50점 만점으로 서로 동일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 중 정성평가 항목은 평가자의 주관적 의견이 반영될 수밖에 없는데, 종전 기준에 비해 실질적으

로 정성평가 비중이 매우 확대되어, 회사의 자의적 평가에 따라 무기계약직 전환이 좌우될 수 있는 위험

성이 있다.

   
②	 정량평가 항목 중 ‘징계’의 배점이 종전 기준에 비해 감소되어 정성평가의 비중이 대폭 확대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그리고 배점구조상 다른 정성평가 항목에서 좋은 점수(‘우수’의 중간값)를 부여받더라도 가

장 가벼운 ‘견책’의 징계처분만으로도 무기계약직 전환 제외 대상자로 분류될 수 있다. 이러한 배점 부여

는 사용자가 매우 경미한 비위행위를 빌미로 견책 등의 징계처분을 부과함으로써 전환 기대권을 가지는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할 위험성이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③	 ‘직무적합성’, ‘태도’, ‘팀웍’ 등 정성평가 항목들은 서로 면밀하게 구분되지 않아 그 자체로 중복·이중평가

의 위험성이 있고, 그 정도가 과하다.

④	 무기계약직 전환 기준 점수를 70점에서 80점으로 상향하였는데, 위와 같은 문제점들을 고려하면 평균

적인 ‘보통’의 근로자조차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자로 쉽게 선정되지 못하는 결과가 초래된다. 실제로 평

가대상자들의 평균 점수를 살펴보면, 정성평가 항목에서만 15.4점이 감점되어 전환 거절의 기준점수

(20점 감점)에 근접하였다.

(3)	원고근로자에 대한 평가가 기계적·자의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여부(긍정)

①	 근태 및 징계를 이유로 정량평가기준에 따른 감점을 한 것만으로는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우나, 이미 정량

평가에서 감점사유로 고려한 징계(견책)을 이유로 ‘직무적합성’ 항목에서 7점을 감점한 것은 이중평가에 

해당하고, 그 경미성에 비해 감점 폭이 과도하여 평가의 합리성이 결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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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원고근로자의 노조 농성집회 참여를 이유로 ‘태도’ 항목에서 9점을 감점한 것은, 집회의 불법성이나 그 주

도 여부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아 합리적 근거가 부족하다.

   
③	 ‘팀웍’ 항목에서도 구체적 사유 없이 ‘우수’ 구간의 최하점이자 근로자 평균점수 수준(15점 만점에 10점)

을 부여하였다. 그러나 무기계약직 전환 기준점수까지의 최대 감점 한도 구조상 ‘보통’ 수준의 정성평가

만 받더라도 전환이 사실상 힘들어지는 결과가 야기될 수 있음을 점수만으로도 무기계약직 전환이 어려

운 평가 구조를 고려하면, 합리적 이유 제시 없이 ‘보통’ 수준보다 1점 높을 뿐인 상당한 수준의 감점을 한 

것은 부당하다.

   
④	 결국 원고 근로자는 정성평가에서만 총 21점이 감점되어 전환 불가 판정을 받았으며, 이전 근로계약 갱

신평가에서는 정성평가에서 각 4점 감점, 6점 감점으로 높게 평가된 점과 비교하였을 때 급격한 점수 하

락에 합리적 이유가 없다. 따라서 원고근로자에 대한 평가는 자의적이고 부당한 평가에 해당하여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나.	이 사건 해고의 부당노동행위 인정여부(인정)

①	 A회사가 무기계약직 전환 평가에서 자의적 정성평가 비중을 확대한 구조적 문제가 이 사건 부당해고 인정의 

핵심적 근거이며, 표면적으로는 평가기준의 세부 항목에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노동조합 

조직·운영에 지배·개입하려는 의도가 직접 반영된 조항이 마련되지는 않았더라도, 사용자가 노동조합 활동

을 저해하려는 의도로 정성평가 항목에 저조한 점수를 주는 것이 구조적으로 방지될 수 없다.

   
②	 정성평가의 감점 폭이 커서 소폭의 점수 차이만으로도 전환이 거절될 수 있어, 사용자가 노동조합 활동을 이

유로 불이익을 줄 여지가 컸고, 이는 근로자들의 노동조합 활동을 위축시킬 위험이 있었다.

   
③	 실제 감점 대부분이 노동조합활동과 직접 관련되어 있었고, 농성 참여를 이유로 정성평가에서 과도한 감점

이 이루어졌으며, 이는 회사의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있었다고 보이고, 그것이 실제 부당한 평

가로 이어진 이상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핵심적 징표가 충족되었다고 볼 수 있다. 

   
④	 A회사는 과거에도 노동조합 간부들에 대한 징계처분·갱신거절·전환거절 등 부당한 인사조치를 반복해 왔

고, 원고 근로자를 포함하여 노동조합 간부 다수가 포함된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사실도 확인된다. 이러한 

원고 노동조합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이 사건 해고의 배경이 되었다고 보인다.

3.	의의 및 시사점

기간제 근로자에게 무기계약직 전환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의 전환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평가 절차 및 결과의 객관성·합리성 확보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구체적으로, 

노동조합 가입 및 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에 대하여 평가 대상자 중 유일하게 무기계약직 전환을 거절한 사안에서 사용자의 

고과평정이 객관성·합리성을 결여하여 위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 사례(대전지방법원 2023. 11. 29. 선고 

2022구합102474 판결, 확정), 재단의 계약직 단장에 대하여 무기계약직 전환이 거절된 사안에서 상향식 평가 방식, 외

부 인사가 포함된 인사위원회, 객관적으로 최하위의 근무평가 점수 등을 고려할 때 위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한 

사례도 있었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22. 2. 17. 선고 2020구합80226 판결, 확정).

https://vo.la/JUAl5bz
https://vo.la/JUAl5bz
https://vo.la/Zbb93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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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판결은 이러한 기존의 법리를 따르면서도, 정성평가의 비중을 높여 자의적인 평가가 가능하도록 한 평가 시스템의 구

조적 문제과 실제 자의적 평가 결과를 지적하고, 이러한 평가권 남용의 실질이 노동조합 간부 활동에 대한 불이익 처우였

음을 명시적으로 판단함으로써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를 동시에 인정했다는 점에서 시사점을 가집니다. 특히, 부당노

동행위와 관련된 기존 판례는 주로 징계해고, 승격 탈락 등의 인사조치를 주요 판단 대상으로 다루어 왔으며(서울고등법원 

1994. 7. 1. 선고 93구1338판결, 대법원 2025. 4. 3. 선고 2023두41864, 2023두41871판결), 무기계약직 전환 거

절이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된 사례는 찾아보기 어려웠는바, 대상판결은 무기계약직 전환 거절에 대하여도 부당노동행위 성

립을 명시적으로 인정하여 부당노동행위의 판단 영역을 넓힌 사례로 참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상판결은 피고인 중앙노동위원회가 항소를 제기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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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최신판례

(6)	응급의학과 전공의에 대하여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한 연장 및 야간 근로수당을 별도로 지급하지 않는다는 묵시적 

포괄임금약정이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본 사례

[대상판결: 대법원 2025. 9. 11. 선고 2019다273803 판결]

1.	사안의 개요

원고들은 피고 산하 병원에서 응급의학과 전공의(수련의, 소위 ‘레지던트’)로 근무한 사람들이고, 피고는 위 

병원을 운영하는 재단법인입니다.

원고들은 피고와 ‘주당 소정 수련시간은 80시간을 원칙으로 한다’는 내용의 수련계약을 체결하고 병원에

서 근무하였습니다. 피고가 근무시간표에 기재된 시간 전부를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지 않고 일부를 교육시

간으로 간주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않자, 원고들은 근무시간표상 기재된 시간 전부가 근로시간이라고 주장

하며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을 청구하였습니다.

2.	판결 요지

원심은 원고들의 근무시간표상 기재 시간 전부를 근로시간으로 인정하는 한편,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묵시

적 포괄임금약정이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대상판결은 포괄

임금약정의 성립 여부에 대한 기존의 법리를 재확인하고,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원심의 판단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가.	원고들의 근로시간 산정 관련

①	 근무시간표에 기재된 시간 전부가 근로시간에 해당하고, 근무시간 일부가 전문의 자격 취득

에 필요한 교육시간의 성격을 가진다고 하여 달리 볼 수 없다.

   
②	 근무표상 ‘근무시간 중 쉬는 시간이 없고 정해진 구역에서 직접 진료가 원칙이며 근무시간 중 

사유 없이 이탈 시 1달 치 휴무를 취소한다’고 정하고 있다.

   
③	 진료기록에 따르면 원고들은 지속적으로 환자 진료를 한 것으로 보이고, 장시간 휴식 등을 취

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또한 원고들이 근무한 응급의학과는 응급실 특성상 24시간 내

내 환자가 방문할 수 있다.

   
④	 원고들의 학술행사·해외연수 참여, 개인 논문 작성, 시험준비 등에 투입된 시간은 근무시간

표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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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묵시적 포괄임금약정의 성립 여부(부정)

①	 (관련법리) 포괄임금제에 관한 약정이 성립하였는지는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임금 산정의 단위, 단

체협약과 취업규칙의 내용, 동종 사업장의 실태 등 여러 사정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구체적으로 판단

해야 한다. 묵시적 합의에 의한 포괄임금약정이 성립하였다고 보기 위해서는, 실제 근로시간 산정이 곤란하거나 

일정한 연장·야간·휴일근로가 예상되는 등 실질적 필요성이 있고, 임금의 형태·수준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추

가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22.2.10. 선고 2018

다298904 판결, 대법원 2016.10.13. 선고 2016도1060 판결 등).  

   
②	 피고가 지급한 급여가 1주 40시간 근로에 대한 대가임을 전제하여, 위 급여 외에 진료기록 등을 통해 실제 근로

시간 산정이 가능하고, 포괄임금약정의 존재를 인정할 만한 합의도 확인되지 않는다고 보아 묵시적 포괄임금약

정이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대상판결은 또한 통상임금의 범위에 관하여, 업무수당, 전공의업무성과급, 상여금 등 각종 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보고 당직비와 고정시간외수당은 이미 연장·야간근로수당의 일부로 지급된 것이므로 중복 공제를 해야한다는 피고의 주

장을 배척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하였습니다. 대상판결은 비록 원심이 고정성을 통상임금의 개념징표로 삼은 것은 적절하

지 않지만, 2024년 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0다247190 전원합의체 판결)의 새로운 통상임금 

법리에 기초하여 판단하더라도 위 각종 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결론에는 영향이 없다고 보아 피고의 상고를 기각

하였습니다.

3.	의의 및 시사점

먼저 대상판결은 병원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전공의(수련의)에 대하여 응급실 근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근무시간표상 기재 

시간 전부를 근로시간으로 판단하였는데,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종속되어 있는 한 대기시간도 근로

시간으로 인정된다는 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습니다.

한편, 전공의의 수련시간에 대하여는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전공의법’)에 따라 1주일 

평균 80시간까지 인정되고, 이는 근로기준법에 우선하여 적용되도록 정하고 있어(전공의법 제6조, 제7조제1항), 이에 따

른 근로시간을 정한 계약 자체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근로기준정책과-2904, 2020. 7. 21.). 

대상판결은 전공의법에 따라 허용되는 수련시간을 근로시간으로 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포괄

임금약정으로 인정할 수 없고, 일반 근로관계와 동일하게 근로기준법을 전제로 한 (묵시적) 포괄임금약정에 관한 법리가 

그대로 적용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습니다.

통상임금과 관련하여서는, ‘고정성’을 통상임금 개념징표에서 제외하고 통상임금의 개념 및 판단기준을 재정립한 2024년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르더라도 소정 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되는 바, 업무

수당 등 각종 수당이 여전히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과거 전공의에게 지급되는 수련보조수당과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하급심 판결례가 존재하는 상황에서(서울북부지방법원 2019. 8. 28. 선고 2018

가단116139 판결), 대상판결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전공의에게 지급되는 수당, 상여금에 대한 통상임금성에 대

하여 명확한 판단을 내린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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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최신판례

(7)	회사의 승인 없이 판매 기회를 이해관계자가 운영하는 대리점에 

이관한 직원에 대한 정직 6개월의 징계는 정당하다고 본 사례

[대상판결: 서울고등법원 2025. 8. 22. 선고 2024누35431 판결]1)

1.	사안의 개요

원고는 다국적기업의 한국 법인인 피고 보조참가인 A회사(이하 ‘참가인’)에 경력직으로 입사하여 

Chemical Analysis Division 부서에서 수석(Sr. Sales Development Representative, 부장급)으로 

근로하였습니다.

참가인은 2021. 6. 25.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① 참가인의 승인 없는 판매 기회 이관, ② 공공입찰 관련 

부당 공모, ③ 업무상 지시 불이행, ④ 고객사의 불만 초래 등을 사유로 원고에게 정직 6개월의 징계처분

(이하 ‘이 사건 징계’)을 하였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참가인의 승인 없는 판매 기회 이관’의 징계사유 인

정 여부가 가장 주요한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징계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서울지방노동

위원회는 이 사건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초심 판정을 하였습니다. 이에 

원고가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초심판정과 같은 취지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습니

다.

원고는 재심판정의 취소를 주장하며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원심(서울행정법원 2024. 2. 1. 선고 

2022구합66293 판결)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원고는 원심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습니

다.

2.	판결 요지

대상판결은 일부 내용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원심(서울행정법원 2024. 2. 1. 선고 2022구합66293 판결) 

의 판시 이유 부분을 인용하면서, 이 사건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구

체적인 판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참가인은 직원들에게 이해관계자 거래 등 참가인의 사업상 행동 및 윤리강령(Code of Business 

Conduct, 이하 ’이 사건 행동강령‘) 위반 행위를 하지 않도록 준법(Compliance) 교육을 매년 시

행하고 있는데, 이 사건 행동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해관계자의 범위에는 ‘현재 또는 과거에 

사업장 친분이 있는 개인’이 포함되어 있다.

1) 본 소송은 율촌팀이 수행하여 승소한 사례입니다.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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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원고가 회사의 승인 없이 판매 기회를 이관한 대리점의 실경영자는 원고와 직장에서 같이 근무하였으므로, 이와 

같은 친분 형성 과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행동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현재 또는 과거에 사업상 친분이 있는 개

인’으로서 이해관계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행동강령에 따라 해당 대리점과의 거래가 존재하거나 

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직속 상사에게 모든 사실을 공개하거나 회사 법무부서에 보고해야 한다.

   
③	 비록 원고가 직속 상사에게 위 대리점의 실경영자가 ‘예전 회사 동료’라고 말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를 들은 위 

직속 상사는 원고에게 ‘더 확실하게 업무를 진행하기 위해 참가인 법무부서를 통하여 ‘대리점 실사를 위한 질문

지’ 관련 업무 절차를 밟아 대리점 자격에 문제가 있는지 최종 확인을 받은 후 보고해 달라’고 원고에게 지시를 

하였다. 그러나 위 대리점의 실경영자는 위 질문지에서 원고와의 관계를 밝히지 않았고, 원고는 위 대리점과 원

고의 이해관계 여부에 대한 참가인의 검토 절차가 적절하게 진행되지 못하도록 하였음이 인정되며, 이로 인하여 

참가인이 원고와 위 대리점의 실경영자 사이의 관계를 알 수 없었다.

   
④	 뿐만 아니라, 원고는 이후 신임 직속 상사로부터 ‘회사에 직접 문의가 오는 판매 기회를 가급적 대리점으로 이관

하지 말라’는 지시를 여러 차례 받았다고 자인한 바 있고, 이는 위 신임 직속 상사가 전달한 이메일 기재 내용을 

통해서도 확인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참가인의 명시적인 방침에 어긋나게 판매 기회를 무단으로 이

관하였다.

   
⑤	 원고는 직접 판매가 가능하였던 11개의 거래를 참가인이나 상급자의 허락 없이 이해관계자가 실경영자로 있는 

대리점에 이관하였고, 직접 판매는 대리점과 수익을 배분할 필요가 없어 대리점을 통한 간접판매 보다 영업이익

율이 훨씬 크므로,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참가인의 영업이익을 현저히 감소시킨 것으로 판단된다.

   
⑥	 따라서 원고의 행위는 이 사건 행동강령의 ‘이해관계자 거래’로서 ‘정직하고 윤리적인 행동 및 공정한 거래’로 볼 

수 없고, 참가인의 취업규칙 중 ‘회사의 방침을 위반한 경우’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⑦	 원고의 행위로 인하여 원고에게 영업을 전적으로 맡긴 참가인의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되었다. 또한, 이는 참가

인의 핵심 가치인 공정한 거래 질서를 해한 행위로, 참가인이 원고의 비위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처분함으로써 

유사 사건의 재발을 장비하여야 할 필요성도 인정된다. 참가인은 경영 핵심가치를 윤리와 준법 행위에 두고 그

에 따른 규정과 방침을 정하여 직원 교육 등을 통해 적법 절차 준수를 강조해왔는데, 원고의 지위나 경력 등에 비

추어 보면 원고는 참가인의 규정이나 방침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다고 보임에도,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여 비위

행위를 저질렀다. 그렇다면, 정직 6개월의 이 사건 징계 양정이 결코 과다하다고 보기 어렵다.

3.	의의 및 시사점

대상판결은 회사의 공식적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회사의 이익에 반하는 ‘이해관계자 거래’ 행위 등을 한 원고에 대한 중

징계를 통해 회사가 동종, 유사 행위의 발생 가능성을 낮출 수 있고, 글로벌 회사로서 핵심 경영가치를 윤리와 준법 행위를 

두고 적법 절차의 준수를 강조해 온 회사에서 직무관련성이 높은 비위행위로 회사에 손해를 입힌 것은 그 비위의 정도가 매

우 중하다는 것을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습니다.

대상판결은 양 당사자 모두 상고를 제기하지 않아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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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노동칼럼

(1)	액자 속 안전보건 경영방침과 목표,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

윤성현 변호사

2025년 어느 날 사고 발생 소식을 듣고 고객사 현장으로 출동했다. 현장 사무소에 들어서자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2023년 안전보건 경영방침’과 그 아래 대표이사의 서명이 적힌 액자였다. 안전보건 경영방침과 

목표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어야 하며 변경 주기는 어떻게 설정해야 할까?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에게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안전보건 관

리체계의 ‘출발점’인 경영방침과 목표는 단순한 형식적 요건을 넘어 경영책임자의 의지와 철학, 그리고 위험 개

선을 위한 노력이 담겨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수립되어야 한다. 나아가 이러한 방침과 목표는 

종사자들에게도 명확하고 효과적으로 전달돼야 하며 이는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시작점’으로서 종사자의 구체

적인 작업 환경을 결정짓는 중요한 토대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안전보건 경영방침과 목표에는 ▲기업이 영위하는 사업의 특성과 각 사업장의 실질적인 유해·위험요

인을 반영하여야 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측정 및 달성 가능한 구체적인 목표가 포함되어야 한다. 또 ▲종

사자들이 이를 인식하고 실천하도록 하도록 전파함으로써 사업장의 위험요인 제거에 기여해야 한다. 즉, 안전

보건 경영방침과 목표 수립 시 아래와 같은 사항이 고려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 수립 시 고려 사항

•	 사업 또는 사업장의 유해·위험 요인 등 특성과 조직 규모에 적합한 것으로 수립하여야 함

•	 달성 가능한 내용으로서 측정 가능하거나 평가가 가능한 것으로 수립하여야 함

•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 간에는 일관성이 있어야 함

•	 종사자가 공감할 수 있어야 하며, 종사자와의 협의를 통해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수립 후에는 종사자

가 인식할 수 있도록 전파하여야 함

한편 중대재해처벌법령은 안전보건 경영방침 및 목표의 수립이나 변경 주기에 대해서는 정하고 있지 않다. 고

용노동부 역시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서(2021년 11월)를 통해 ‘반복적인 재해 등에도 불구하고 이를 감소하기 

위한 경영적 차원에서의 노력이나 구체적인 대책 방안 등을 반영한 목표나 경영방침을 수립하지 아니한 경우

에는 안전 및 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목표나 경영방침 수립을 명백히 해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고만 설명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변경 주기를 설정하고 있지는 않다(46쪽).

이는 산업안전보건법이 제14조 제1항에서 대표이사에게 ‘매년’ 회사의 안전보건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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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ulchon.com/ko/professionals/professionals-view/shyoon23239/yoon-seonghyu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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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보고 및 승인을 받도록 요구하는 규정과 대비된다. 법원이 이에 관해 ‘두 의무의 내용은 상당 부분 중복될 수 있지만 산업안

전보건법에 따른 계획은 매년 사업장의 상황을 고려한 구체적인 계획인 데 비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요구하는 안전보건목표와 

경영방침은 사업을 수행하면서 각 부문에서 항상 고려해야 하는 안전보건에 관한 기본적인 경영철학과 의사결정의 일반적인 

지침을 담고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판시한 것을 보면(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3. 8. 25. 선고 2023고합8 

판결 참조), 각 의무는 그 특성을 고려해 수립 주기에 차이를 둔 것으로 보인다.

결국 법령이나 고용노동부의 해석 등에 의하더라도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 경영방침과 목표를 매년 변경해야 할 의무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기존의 안전보건 경영방침과 목표가 사업의 특성과 유해·위험요인에 맞춰 적절하게 수립됐고 그

에 따른 실행 로드맵도 마련돼 있다면 단순히 해가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반드시 이를 변경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

그러나 고객 사무실에 들어서자마자 안전보건 경영방침과 목표 아래 기재된 ‘2023년’에 눈이 갔던 이유는, 안전보건 경영방

침과 목표가 안전보건 확보의무 중 가장 우선적인 의무로 규정돼 있는 만큼 기업의 안전보건 체계의 정비 정도를 보여주는 척

도가 될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법원이 ‘안전보건 경영방침과 목표에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이 포함되지 않아 명목상에 불

과한 경우’를 의무 위반으로 인정한 것을 보면(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3. 8. 25. 선고 2023고합8 판결), 수년간 방치된 

경영방침과 목표는 현재 체계의 실질적인 내용을 담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의무 미이행으로 간주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결론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안전보건 경영방침과 목표는 각 사업장의 특성과 위험요인을 고려해 이에 부합한 내용으

로 수립돼야 하며 이를 매년 변경해야 하는 의무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경영방침과 목표가 수년 동안 변경되지 않은 채 

방치돼 있다면 이는 체계 전반에 대한 신뢰를 의심하게 만드는 요소가 될 수 있다. 따라서 기업의 안전보건 체계가 실효성 있게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로서, 안전보건 경영방침과 목표를 연 1회 등 정기적 점검을 통해 적절성을 검증하고, 필요한 

경우 최신화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 본 칼럼은 윤성현 변호사가 안전신문에 기고한 내용을 편집한 것입니다. 안전신문, 2025.09.03.  

https://www.safety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41661

https://vo.la/ZzrKxX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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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노동칼럼

(2)	두 겹의 고단함 : 올바른 사실 판단과  

건강한 기업문화

조상욱 변호사

건강한 기업문화를 고민하는 기업들 입장에선 모든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은 고단하고 또 고단하다. 얽히고설킨 

주장들의 불협화음 속에서 소음을 뚫고 신호를 가려내는 일은 어렵다. 그리고 그 여정의 끝에서는 불협화음의 

근원을 찾아 해결하는 또 다른 여정을 시작해야 한다. 두 겹의 고단함이다. 

이런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본질을 상기하게 하는 사건을 하나 소개한다. 업무와 무관한 갈등 관계에 있는 상

사로부터 질책을 받은 부하직원이 그 상사를 괴롭힘으로 신고한 사건이다. 

사건의 발단 : 갈등에서 신고까지

어느 공공기관의 상사 S(女, Senior)는 같은 공공기관의 다른 부서에서 근무하는 배우자(男)와 그 부하직원 

J(女, Junior)의 관계가 심상치 않다고 의심했다. 실제 그렇게 의심할 만한 여러 일들이 있었다. 그로 인해 관

계가 불편해져 S가 J의 집을 찾아가 대화를 시도하기도 하고, J에게 더 이상 자기 배우자와 둘만의 대화나 만

남을 하지 않도록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는 등 S와 J 사이에는 미묘한 갈등이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S는 J가 출장 보고를 본인에게 직접 하지 않은 사실을 알고 이를 질책하는 일이 발생했다. 그 

과정에서 S는 J에게 고함을 질렀고 J가 자신과의 면담을 녹음하는 것을 발견해 녹음을 지우라고 요구하는 등

의 소동이 벌어졌다. 당시 S와 J 사이에는 가벼운 말다툼도 일어났다. 

S는 J에게 고성을 지르고 녹음을 지울 것을 요구한 행동이 부적절했다는 이유로 공공기관으로부터 경고 처분

을 받았다. 그런데 이게 두 사람 사이 갈등의 끝이 아니었다. 

위 갈등이 있은 후, J는 원하는 보직을 받지 못했다. 그러자 J는 S와 그 배우자, 공공기관을 상대로 위 질책을 

포함한 여러 사유를 더해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으로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당국에 진정을 거듭

했다. 그리고 종국에는 S, 그 배우자, 그리고 공공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했다. 

이 판결은 J가 제기한 소에 대한 2심 법원의 판단이다. 

법원의 첫 판단 : 사적인 복수의 부정 

결론적으로 법원은 J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발생한 질책과 관련해 법원은 S의 질책이 S의 사적 복수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괴롭힘으로 볼 수 없다고  

목
차

https://www.yulchon.com/ko/professionals/professionals-view/swc/cho-sangwook.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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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했다. 법원은 “S는 사건 당시 J뿐만 아니라 다른 직원도 함께 불러 면담을 진행했는데 고성과 부적절한 언급은 인정되지만 

그것은 정당한 질책을 하는 과정 중에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이며 욕설 및 심한 폭언을 하거나 모욕을 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것이 

아니고 위협적인 신체 접촉 등이 있었던 것도 아니”라고 했다. 

J의 질책에 대해 법원은 “당시 일회적으로 발생한 것일 뿐 이후 고성이나 폭언 등의 행위가 지속 반복된 것도 아니”라고 판단

했다. 

J는 S가 사적인 복수를 위해 위 질책 등 괴롭힘을 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J의 불성실한 업무 태도(명백히 

업무를 지시했음에도 이를 거부하고 이후에도 근무 중 또는 회의 중에 불손한 태도로 일관했으며, 위 질책 당시에도 내내 뭐가 

문제냐는 식으로 못마땅한 표정을 짓는 등)를 고려할 때 S의 질책이 “사적인 복수심 등의 감정을 실현하기 위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행위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했다. 

법원은 사적 복수심 대신 J에 대한 S의 감정을 “사적인 감정으로부터 연유된 불편함이나 불쾌감”이라고 봤다. 그러면서 이 감

정은 “S뿐만 아니라 J도 가지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이를 S만의 책임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했다. 

J는 위 질책 외에도 본인과 S의 배우자 관계에 대한 모욕적인 메시지 발송, 본인의 인사와 관련한 협박성 메시지 발송, S의 자

택 기습 방문, 출장 불참 강요 등 S의 총 8가지 언행을 문제 삼았는데, 법원은 위 질책에 대한 판단과 기조와 같이 괴롭힘을 부

정했다. 주목할 점은 S의 의도와 동기까지 폭넓게 살피고 있다는 점이다. 

예컨대, S가 J와 배우자에게 동시에 보낸 “퇴사하는 날까지 두 분이 같은 과제 근무하는 경우는 없어야 합니다”라는 메시지가 

인사상 불이익 감수를 요구한 것이라는 J의 주장에 대해 법원은 “J와 배우자가 매일 접촉하면서 친하게 지낼 경우의 관계 발전

에 대한 우려나 불쾌감을 충분히 가질 수 있어 보이므로 불이익 감수 요구가 아니”라고 했다.

반복·지속성과 악의 : 올바른 판단을 위해 고려할 숨은 축 

이 판결은 괴롭힘 신고를 받는 즉시 객관적으로 사건을 조사하고 사실 판단을 할 책임이 있는 기업에 여러 중요한 시사점을 준

다. 그중 하나는 ‘반복·지속성’과 가해자로 지목된 상사의 동기와 의도, 즉 ‘악의’를 어떻게 고려할 것인지다. 

가해 행위의 반복·지속성이나 악의는 직장 내 괴롭힘 인정을 위한 필수 조건이 아니다. 그러나 괴롭힘 사건에는 필수 조건이 

아니어도 신고된 언행을 괴롭힘으로 인정하도록 만들거나 반대의 결론을 내리도록 이끄는 사정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예시가 

바로 반복·지속성과 악의다. 

기업은 괴롭힘 신고를 받으면 서로 다른 감수성, 경험, 그리고 나름의 선입견과 편견을 지닌 당사자들 사이에 일어난 갈등을 마

주하게 된다. 이런 갈등은 괴롭힘 공식(公式)을 만들어 기계적으로 그 공식을 적용하는 방식으로는 그 전모를 이해할 수 없다. 

괴롭힘 공식을 적용하면 행위 패턴(반복·지속성)과 당사자 내면의 작용(악의의 징표)에서 추단되는 갈등의 배경과 행위의 질 

같은 맥락적인 요소가 충분히 고려되지 않기 때문이다. 

물론 반복·지속성, 악의, 그 외 눈에 보이지 않는 배경 등의 사정까지 고려해 내리는 판단은 훨씬 힘들다. 이 경우 조사자의 주

관성이 강하게 작용하므로 선입견과 편견을 이겨내야 하고, 어렵게 판단을 내려도 당사자들이 승복하지 않을 때도 많다. 그래

서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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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어렵다고 그 길을 가지 않고 쉽게 판단을 하면 괴롭힘 인정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지거나 지나치게 좁아진다. 그 어느 쪽

도 기업의 사실 판단에 반드시 따라야 할 공정함과 중용에서 벗어난 결과로 바람직하지 않다. 

첫 번째 고단함 : 사실 판단의 무게 

이 판결에서 법원은 괴롭힘 사건의 첫 번째 관문인 공정한 사실 판단을 어떻게 그 고단함을 감당하며 수행해야 하는지 모범을 

보여 줬다. 

우선 법원은 괴롭힘 성립 판단에 있어 법문에 명시되지 않은 필수 조건이 아닌 S의 부적절한 처신의 반복·지속성 여부와 악의

의 존부를 명확하게 판단했다. 

그뿐 아니라 법원은 사건의 경위(작성일과 작성자도 기재돼 있지 않은 J의 부실한 출장 보고)와 J의 평소 근무태도 같은 사건

의 배경까지 고려해 S의 행위가 업무의 적정 범위 내라고 할 수 있는지 폭넓게 고려하는 모습까지 보여 줬다.

 

구체적으로 J가 근무 중 불손한 태도를 보였고, 질책을 할 당시에도 내내 못마땅한 표정을 지었다는 등의 주장에 대해 법원은 

“근거 없는 허위 주장이 아니”라고 봤다. 그리고 두 사람 사이의 사적 갈등이 질책에 영향을 미쳤더라도 “그것만으로 S가 업무

와 무관한 사적 복수를 위해 질책을 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이어갔다. 

기업도 이 판결처럼 법문에 나오지 않는 반복·지속성과 악의를 살피고, 직접 증거가 없더라도 드러난 사실 뒤의 배경, 상호 관

계와 맥락을 고려해 명확한 사실 판단을 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원만한 직장 내의 인간관계는 신뢰, 존중, 절제가 제자리를 찾아 조화를 이룬다. 그러나 괴롭힘 조사자 앞에 놓인 인간관계는 

갈등의 이유, 배경, 맥락이 모두 다르다. 그리고 그 다른 요소들이 눈에 보이는 사건의 의미를 결정한다. 조사자는 제각각 다른 

것을 각기 다르게 취급해야 한다.

정도(正道)의 길 : 공감 이후의 공정

또한 이 판결은 사실 판단을 위한 조사 과정에서 기업이 항상 마주하는 문제인 ‘괴롭힘 사건 조사의 올바른 원칙, 접근법, 자세

는 무엇인가?’에 관해 많은 시사점을 준다. 판결 그 자체로 말없이 해답을 보여 주기 때문이다. 

이 사건은 내용만으로는 특별한 사건이 아니다. 즉, 이 사건처럼 신고인과 가해자로 지목된 피신고인 사이에 동일한 사건에 관

한 주장이 엇갈리고, 그 주장의 객관적 증거를 대기 마땅치 않은 괴롭힘 사건은 흔하다. 

그러나 특별한 사건이 아니라고 해서 사실 판단이 더 쉽지는 않다. 특히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당사자로부터 예상되는 반

발(결국 법원에 소를 제기한 이 사건 J의 예를 보라)과 사후적 인사관리, 분쟁의 가능성까지 고려해야 하므로 기업은 최종 사실 

판단을 내릴 때까지 많이 고심하게 된다. 

이때 기업은 일단 신고인의 고통에 공감하고 그 주장을 경청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갈등을 과장하는 신고는 흔히 있다. 그

러나 아예 없던 일을 날조하거나 다른 동료 진술이나 증거 조작을 하는 것은 거의 없다. 조금이라도 날조, 조작이 드러나면 엄

중한 책임 추궁이 뒤따르기에 신고인은 날조, 조작을 함부로 감행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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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 균형을 잡아야 한다. 사실 판단은 공감으로 좌우할 일이 아니다. 공감 이후에는 반드시 공정해야 한다. 주장이 갈리는 

지점마다 증거를 딛고 한걸음 한걸음씩 차근차근 나아간다. 이 때 사건 경위, 피신고인의 의도와 동기를 포함한 제반 사정을 고

려한다. 신고 내용을 처음 접하면서 생긴 선입견과 편견이 진실 발견을 방해할 수 있다는 점도 명심해야 한다. 이 길은 느리다. 

그러나 지름길은 없다. 이는 중용(中庸)의 길이라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 판결은 판결문 길이가 웬만한 단편소설보다 길다. J는 S의 배우자가 본인을 성희롱했다는 주장도 했고, J가 괴롭힘으로 주

장한 S의 언행이 면담 질책 외에도 여러 건이 있어 판결문이 길어졌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법원이 그러한 J의 모든 주장에 대

한 배경을 파악하면서 세심하게 하나하나 살폈다는 것이다. 이를 기업의 조사에 빗대면 신고인에 공감하고 주장을 경청하는 

것에 해당한다. 

이렇게 J의 모든 주장과 사정을 경청한 끝에 법원은 왜 J의 주장이 인정되지 않는지 증거를 대고, 증거가 없으면 관련된 맥락을 

파헤쳐 추정되는 S의 의도와 동기를 또박또박 써 내려갔다. 사건 배후에 있는 S와 J의 감정 성격(사적 복수심이 아니라 불편함

이나 불쾌함)까지 규명했다. 

그렇게 완성된 장문의 판결문을 읽으면 건조한 문장 뒤에 숨은 법원의 고심이 느껴진다. 그리고 J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판단하기까지 감당했을 망설임의 시간도 엿보인다. 이것은 공정이다. 균형을 유지하면서 여기서 사건을 끝내려는 판단자 책임

감의 흔적이다. 

이런 공정을 달성하고 균형을 유지하는 데 따르는 고심과 망설임은 기업도 감당해야 한다. 너무 쉽게 판단하지 않도록 유념해

야 한다. 신고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 예감된다면 더더욱 다시 확인하고 뒤집어 봐야 한다. 물론 그렇게 하다 보면 평범한 괴

롭힘 사건에서까지 사실 판단이 그렇게 어려워야 하나 좀 억울한 생각이 들지 모른다. 그러나 어려운 건 어렵게 감당해야 한다.

두 번째 고단함 : 건강한 기업문화 제도의 과제

두 번째로 이 판결은 사실 판단의 고단함을 일깨우는 것에서 더 나아가 직장 내 괴롭힘 제도를 올바로 정착하도록 하기 위해 기

업이 장기적으로 추구할 목표와 감당할 역할이 무엇인지 고민하게 한다. 

이 사건은 S와 J 사이에 갈등이 발생한 때로부터 2심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총 2년 가까이 걸렸다. 그런데 그 결과 무엇이 밝

혀졌고 또 무엇이 해결됐나? 

판결은 그저 J의 주장이 고도의 개연성 있게 입증되지 않았다고 했을 뿐이다. 두 사람은 무엇을 위해 그 긴 기간 여전히 같은 

직장에 다니면서 법원에까지 와서 다툴 수밖에 없었나? 당사자들은 자책과 쓰디쓴 경험, 고단한 시간 외에 무엇을 얻었을까? 

이 질문에 대해 이 사건이 남긴 어두운 고심의 시간을 다시 밝히는 답을 필자는 좀처럼 떠올릴 수 없었다. 이 시간은 정당화되지 

않는다. 이 갈등은 처음부터 일어나지 않았어야 했고 분쟁으로 발전하기 전 어느 순간에는 원만한 해소의 길로 들어섰어야 했다. 

이 부당한 전개를 막기 위해 기업문화를 책임지고 중재자, 심판자로 관여하고 대상 판결의 피고가 되기까지 한 공공기관은 더 

슬기롭게 대처할 길이 없었는가? 길이 있었다면 그 길을 가로막은 장벽은 무엇이었나? 

많은 괴롭힘 사건과 분쟁을 지켜보고 자문하면서 종종 고민하게 되는 이 난감한 질문이 이 판결을 읽으면 다시 저 멀리서부터 다

가오고 또렷해진다. 직장 내 괴롭힘 제도, 절차, 구성원 개인의 인식, 아니면 기업문화 무엇이 변해야 하나. 혹은 다 변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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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 눈앞의 괴롭힘 사건에 대한 정확한 사실 판단과 원만한 사후조치도 중요하지만 어쩌면 지금은 그런 눈앞의 괴롭힘 사건

을 넘어 공감, 대응 감수성 등 구성원의 의식을 제고하고 괴롭힘 발생의 사전 예방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는 본격적인 여정을 서

둘러야 할 때일지도 모른다. 직접 언급은 없어도 그 여정은 이 판결이 말없이 가리키는 방향이다. 

우리의 직장 내 괴롭힘 제도는 도입할 때부터 예방 아닌 사후 구제, 처벌에 치우친 제도라는 비판을 받았고, 그런 비판은 지금

도 이어지고 있다. 장기적으로 이런 제도적 결함을 하나씩 개선해 나가야겠지만 지금 당장은 그 제도를 최전선에서 올바르게 

운영할 책임이 있는 기업이 예방 기능 강화와 구성원들의 의식 제고를 위한 고단한 노력을 시작해야 한다. 

그런 노력에는 경영진과 현장 리더의 대응 감수성 제고, 괴로움이 곧 괴롭힘이 아님을 인식하고 신고 오남용을 스스로 경계하

는 인지 감수성 제고, 2차 피해 발생을 막는 공감과 배려 증진을 위한 교육과 캠페인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조사 제도 정

비, 갈등 감지 시 조직의 개입과 중재 역할 수행 강화 등 제도적 노력 역시 필요할 것이다. 

이런 노력의 성과는 당장 나타나지는 않겠지만 꾸준히 이어지면 이 사건에서 당사자들이 마주했던 그 장벽은 저절로 낮아질 

것이다. 그래야만 부당한 괴로움과 불필요한 분쟁이 부르는 어두운 고심의 시간이 처음부터 기업과 구성원을 비껴간다. 결국 

어렵더라도 기업은 건강한 기업문화를 향한 먼 길의 여정을 가야하고 또 다른 고단함까지도 기꺼이 감당해야 옳다. 

기업은 이 두 번째 고단함의 여정을 끝까지 감당해 고단함의 악순환을 벗어나 건강한 기업문화를 달성해야 한다. 처음부터 없

어야 할 갈등이 줄어들고 남은 갈등도 사라진 상태가 건강한 기업문화다.

※ 본 칼럼은 조상욱 변호사가 월간노동법률 2025년 9월호에 기고한 내용을 편집한 것입니다.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bi_pidx=38299

https://vo.la/3V2X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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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노동칼럼

(3)	하청 노조가 안전보건 의제로 교섭을  

요구해 온다면?

신일식 변호사

국회는 2025. 8. 24.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사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하 ‘노란봉투법’). 노란봉투법 시행이 예정되면서 단체협약 상대방과 내용에 대한 노사 당사자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노란봉투법 시행을 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 원청 사용자로서는 하청 노조가 어떤 의제로 교섭을 요구해 올

지 고민이 클 수밖에 없다. 하청 노조는 원청 사용자가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하는 내용에 대해

서만 교섭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노란봉투법 시행 초기에는 안전보건 의제에 대한 교섭 요구가 많을 

수밖에 없는 배경을 이해하고, 원청 사용자의 대응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1.	노란봉투법과 교섭 의제별 구체적 대응 필요성

2.	안전보건 의제에 대한 법원의 태도

서울행정법원은 2025. 7. 25. 원청이 하청 근로자로 조직된 노조와 교섭할 의무를 부담하는지에 관해 두 

건의 판결을 선고했다[서울행정법원 2025. 7. 25. 선고 2023구합55658, 2023구합56231(병합), 서

울행정법원 2025. 7. 25. 선고 2022구합69230 판결]. 

서울행정법원은 원청이 사내하청업체 근로자에 대해 노동조합법상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에 해

당하는지 여부는, (ⅰ) 교섭 요구 의제에 대해 원청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하는 지위에 있는

지, (ⅱ) 사내하청업체 근로자들의 노무가 원청의 사업 수행에 필수적이고 사업체계에 편입돼 있는지, (ⅲ) 

사내하청 근로자들의 노동조건 등을 원청과의 단체교섭에 의해 집단적으로 결정할 필요성과 타당성이 있

는지 여부 등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위 기준에 따라 공통적으로 ‘산업안전’ 내지 ‘노동안전’ 대해서는 원청이 사내하청업체 근

로자에 대해 노동조합법상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우선, 서울행정법원 2025. 7. 25. 선고 2023구합55658, 2023구합56231(병합) 판결의 경우, 원청 사

용자가 하청 노조의 교섭 요구에 응하지 않은 행위 중 성과급 지급, 학자금 지급, 노동안전 의제에 관한 부

분은 원청 사용자에게 교섭 요구에 응할 의무가 있다고 봤다. 특히 하청 노조가 요구한 노동안전 분야의 내

용은 다음과 같다.

목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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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안전

(1)	 원고 회사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 개최 시 참가인 조합 원청 지회와 동등한 자격으로 참가인 조합 하청 지

회 참석을 보장한다.

    (2)	 회사는 사내 외에서 재해가 발생하여 사고조사를 할 경우 또한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A회의(원인 조사 회의)를 개

최할 경우, 원청 지회와 동일한 자격으로 하청 지회의 사고 조사 참여 및 A회의(원인 조사 회의) 참석을 보장한다.

같은 날 서울행정법원 2025. 7. 25. 선고 2022구합69230 판결은 원청 회사가 하청 노조의 단체교섭 요구 의제 중 응하

지 않은 내용 중 산업안전 의제에 대해서는 교섭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이 판결은 유해위험작업의 외주화 등 사

용자의 경영사항과 관련된 내용까지도 교섭의제로 인정했다는 점에서 유의할 필요가 있다.

산업안전보건

회사는 간접고용 비정규직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권리 보장을 위해 간접고용 비정규직노동자를 포함한 안전관

리 시스템을 구축한다.

    
1.	원·하청 공동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하고 정기적으로 운영한다.

    2.	원청과 동일하게 작업중지권을 보장하고 불이익 처우를 하지 않는다.

    3.	유해위험작업을 외주화하지 않는다.

    4.	현장 내 휴게 공간 확보 및 필요용품(정수기, 냉·난방기, 공기청청기 등)을 설치한다.

    5.	작업성 질병 판정에 대한 전수조사와 예방대책 수립 및 보상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고 논의한다.

하청 노조가 원청에 요구할 수 있는 의제 중 산업안전 분야가 비교적 폭넓게 인정된 배경에는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의 영향이 크다.

산업안전보건법은 근로자의 작업행동에 관한 직접적인 조치는 제외한다고 하면서도, 도급인이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

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중대재해처벌법 역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제3자에게 도급, 용

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 제3자의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규

정하고 있기도 하다(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5조).

이처럼 원청이 도급인으로서 법률상 의무를 이행한 것을 두고 하청 근로자를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했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느냐는 의문이 있을 수 있다. 원청 사용자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하청 근로자의 근로조건 결정에 개입한 경우와 

법률상 의무를 이행하는 경우를 동일하게 보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서울행정법원은 원청이 사내 하청업체에 대한 

안전 관련 지침을 마련하거나 그 이행을 감독하는 것이 관련 법령에 따른 도급인의 의무 이행이라는 측면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청의 실질적인 지배력이 부인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서울행정법원 2025. 7. 25. 선고 

2022구합6923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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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안전보건 의제를 내세운 단체교섭 요구에 대한 대응 방안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배·결정의 개념과 범위가 분명하지 않은 노란봉투법 시행 초기에는 하청 노조가 적어도 안전보건 

의제는 교섭의제에 해당한다며 교섭을 요구해 올 가능성이 높다. 원청 사용자가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도급인으로서의 안전보건조치를 성실하게 이행했다면 하청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 조치 내용에 일부 개입하는 것이 불가

피하기 때문이다. 원청 사용자로서는 하청 노조가 안전보건 의제에 대한 교섭을 요구해 올 경우, 아래 사항에 유의할 필요

가 있다.

첫째, 하청 노조가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해당한다며 교섭안을 제시하더라도, 원청이 개별 교섭사항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지위에 있는지 따져 봐야 한다. 원청 사용자가 안전보건의무를 중첩적으로 부담하는 것과는 별개

로 하청 사업장 내의 안전보건의무를 부담하는 일차적인 주체는 하청 사용자다. 특히 원청 사용자가 근로자의 작업행동에 

관한 직접적인 조치(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단서)까지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개입하는 것은 어려운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둘째, 안전보건 관련 내용이 단체협약에 포함되면 산업안전 분야에 대한 단체협약을 위반할 경우, 기존에는 제재 규정이 없

거나 과태료 규정만이 존재하는 수준에 그쳤던 것이 내용들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노동조합법은 단체협약 내용 중 ‘안전보건 및 재해부조에 관한 사항’을 위반할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노동조합법 제92조 제2호 라목). 과거 대법원은 사용자가 신규 채용 직원에 대해 8시간의 안전보건교

육을 실시하도록 한 단체협약을 위반한 경우, 노동조합법 제92조 라목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바 있기도 하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6도2446 판결). 만약 안전보건교육이 단체협약 내용에 포함되지 않았다면 과태료 부과에 그칠 

사안이었다(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 제2항 제1호, 제5항 제1호).

셋째,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사용자가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위반할 경우 하청 노조는 단체협약 효력이 유지되고 있더라

도 쟁의행위에 나설 위험이 있다는 점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쟁의 개념을 확대해 노조가 노동조합법 제92조 제2호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사항에 관한 사용자의 명백

한 단체협약 위반을 노동쟁의의 범위에 포함시켰다(노란봉투법 제2조 제5호). 즉,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안전보건에 관한 

단체협약 위반은 하청 노조가 쟁의행위를 실시하는 빌미가 될 수 있다.

원청 사용자가 즉시 이행하기 어렵거나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안전보건 관련 사항이 단체협약에 포함되면, 하청 노

조가 단체협약 위반을 이유로 쟁의행위를 실시할 리스크가 증가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 본 칼럼은 신일식 변호사가 월간노동법률 2025년 9월호에 기고한 내용을 편집한 것입니다.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bi_pidx=38302

https://vo.la/c3evU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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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우 변호사

3 노동칼럼

(4)	원청의 ‘실질적 지배력’이  

인정된 의제들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에 관한 논란이 뜨겁다. 비정형 노동자의 권익 보호라는 긍정적 

취지가 담겨 있지만, 그 구체적인 내용과 적용 방식에 있어서는 기업의 법적 예측 가능성과 경영상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 또한 적지 않다.

특히 노란봉투법의 내용 중 ‘사용자’의 개념과 관련해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

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그 범위에 있어서는 사용자로 본다’

는 취지의 규정은 지나치게 추상적이어서 그 의미가 모호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결국 무엇이 ‘실질적 지배

력’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결국 법원이 많은 판결례를 통해 구체적이고 명확한 판단기준을 만들어 나가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본고에서는 지금까지 하급심 법원에서 실질적 지배력이 인정된 몇 가지 사례들을 중심으로 법원이 어떤 의제

들에 대해 원청이 하청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 지배력이 있다고 인정했는지, 그렇게 본 이유는 무

엇인지 간략히 정리해 보고자 한다. 모두 확정되지 않은 하급심 판결례들이라는 점에서 향후 아래 판단 내용들

은 변경될 가능성이 있지만, 현재 단계에서 실질적 지배력에 관한 법원의 입장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는 

단서가 되기를 희망한다. 

원청이 개선할 수 있는 작업환경과 시스템

법원은 원청이 실효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작업환경과 작업시스템과 관련된 의제에 대해서 원청의 실질적 지

배력을 인정했다.

▶	 배송상품 인수시간 및 집화상품 인도시간 단축 : 이것은 택배기사들이 고객에게 배송할 상품을 서브터미널

에서 받아서 자신의 차량에 싣는 시간과 고객으로부터 수거한 상품(집화상품)을 서브터미널에서 간선차량

으로 넘겨주는 시간을 줄여달라는 의제다. 이 의제들에 관해 법원은 원청인 A사(택배업)의 실질적 지배력

을 인정했는데, 그 이유는 배송상품 인수시간이 택배 물량, A사가 계약한 간선차량 수 및 출발 시각, A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협력업체 인력들의 작업 속도, A사가 소유 및 운영하는 서브터미널 설비, 그리고 분류

인력 투입 규모 등에 절대적인 영향을 받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법원은 집화상품 인도시간 역시 원고

가 계약한 간선차량의 운영, 협력업체 인력의 관리, 그리고 서브터미널의 설비 등 A사가 실질적으로 지배·

결정하는 요소들에 의해 좌우된다고 봤다.

▶	 서브터미널 작업환경 개선 : 택배기사들이 자신의 배송 물품을 차량에 싣기 위해 서브터미널에 도착했을 

때, 각 기사가 사용할 수 있는 개별적인 분류 및 상차 공간(하차장)을 확보해 달라거나 비가 올 때 택배 상품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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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ulchon.com/ko/professionals/professionals-view/parkjw/park-jaewoo.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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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젖지 않도록 서브터미널에 상품을 보호할 수 있는 지붕이나 가림막 같은 시설을 설치해 달라는 내용의 의제다. 법원은 

이러한 작업환경, 즉 서브터미널의 설비(휠소터, 분류 레일, 택배차량 접안 공간 등)는 A사가 소유하거나 임차해 운영하고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A 사가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판단했다. 법원은 “터미널 부지 확충은 법

령 규제나 현실적 문제로 어렵다”는 A사의 주장에 대해서 “요구의 현실적인 수용 가능성 여부와 교섭 의무의 유무는 별개

의 문제”라고 봤다.

원청이 미리 정해둔 근로조건

법원은 원청이 경제적인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일방적으로 미리 정해둔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도 원청에 실질적 지배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했다.

▶ 주5일제 : A사와 개별 집배점주들 간에 체결되는 위수탁계약서의 일부를 이루는 부속계약서에는 주6일제 근무가 규정돼 

있고, 변경 가능성은 없으며 집배점주들이 이것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위수탁계약이 해지될 수도 있었다. 법원은 위 내용 

등을 근거로 주5일제 의제에 관해서 A사의 실질적 지배력을 인정했다. 다만 집배점에서 개별 집배점 택배기사들의 근무일

을 조정함으로써 부분적 주5일제를 시행하는 것이 현실적 해결 방안은 아니라도 전혀 불가능하지는 않은 점을 감안해 A사

와 집배점주가 중첩적인 지배·결정 권한을 가진다고 봤다.

▶ 급지수수료 인상 : 배송 수수료는 택배운임 구간과 배송지의 등급(급지)에 따라 달리 책정되는데, 택배기사들이 배송 건당 

받는 수수료(급지수수료)를 인상하거나 그 기준을 개선해달라고 요구하는 내용의 의제다. 이에 대해서 법원은 A사가 자신

의 우월한 경제적 지위를 이용해 일방적으로 정해 둔 기준표에 따라 급지수수료가 정해지고 그 변경가능성이 없다는 점 등

을 근거로 A사에 실질적 지배력이 있다고 봤다. 비록 개별 집배점주들과 집배점 택배기사들이 계약 체결 과정에서 수수료 

비율을 달리 정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해도 그 범위에 한계가 있고, 급지수수료가 오르면 택배기사의 최종 수수료도 오르게 

되므로, A사와 집배점주가 중첩적인 지배·결정 권한을 가진다고 봤다.

▶ 사고부책 개선 : 이 의제는 택배 배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고(도난, 분실, 파손, 오염 등)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누가, 얼

마만큼 부담할 것인지를 개선해 달라는 내용이다. 법원은 ‘사고부책’ 기준 역시 A사가 개별 집배점주들과 위수탁계약을 체

결하기 전에 일방적으로 정해둔 것이라고 보고 A사에게 실질적 지배력이 있다고 판단했다.

원청이 직접 관여·통제해 온 근로조건

법원은 원청이 장기간에 걸쳐 직접 관여하거나 통제력을 행사해 온 근로조건에 대해서도 원청의 실질적 지배력을 인정했다.

▶ 성과급 지급 : 이 의제는 사내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들에게 경영성과에 따른 성과급을 지급하고, 그 지급 기준 및 지급액을 

단체교섭을 통해 정해 달라는 내용이다. 법원은 원청인 B사(조선업)가 사내하청업체들에게 교부할 성과급 총액을 결정하

고 그 지급기준을 설정했고, 사내하청업체들은 B사가 설정한 지급기준에 따라 소속 근로자들에게 성과급을 지급해 왔다는 

점, B사와 B사 노동조합 사이의 단체교섭에서 오랜 기간 사내하청 근로자들의 성과급 지급을 포함한 처우개선에 관한 사

항이 논의되고 합의된 점 등을 근거로 B사가 이 의제에 대해 실질적 지배력이 있다고 판단했다.

▶ 학자금 지급 : 법원이 사내하청 근로자들에 대한 학자금 지급 의제에 대해서도 B사의 실질적 지배력을 인정했다. B사는 사

내하청업체들로부터 학자금 수요를 취합해 학자금의 총액을 결정하고 이 총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교부했으며, 사내하청업

체들은 이 금액을 받아 소속 근로자들에게 지급했을 뿐 자체적인 재원으로 학자금을 마련한 것이 없다고 인정됐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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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B사가 자녀 학자금 지원을 포함한 복지제도 운영을 지속하는 것이 숙련된 사내하청 근로자들의 이탈을 방지하는 

등 B사의 생산 안정화라는 경영상 목적에 따라 기획·결정된 조치라고 평가했다.

원청이 장악하는 안전요소

법원은 원청이 사업장 내 모든 근로자들의 안전과 관련한 요소(안전기준, 생산설비, 작업방식 등)를 전체적으로 장악하고 있다

면 사내하청 근로자의 노동안전 문제에 대해서도 실질적인 지배력을 가지고 있다고 봤다.

▶ 노동안전 : B사의 ‘노동안전 의제’는 B사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와 재해 발생 시 사고 조사 및 재발 방지 회의(RCA)에

도 사내협력사 노조의 참여를 보장해 달라는 내용이다. 법원은 B사의 다양한 안전 관련 규정들의 적용범위에 사내하청업

체와 그 소속 근로자들이 포함돼 있어 사내하청 근로자들도 B사가 정한 안전관리 절차와 기준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점, 

원청과 하청의 작업이 긴밀하게 연계돼 이루어지므로 B사는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전체 인력에 대해 통합적인 안전관리 및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고 실제로도 그렇게 진행돼 온 점, 사업장 내 설비 전체를 지배하는 B사와 인력만 제공하는 사내하

청업체 사이의 역량 차이 등으로 인해 사내하청업체 자체적인 RCA나 산업안전보건위원회만으로는 사내하청 근로자의 노

동안전 확보에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근거로 위 의제에 대해 B사가 실질적 지배력을 가진다고 봤다.

▶ 산업안전보건 : 원청인 C사(제철업)의 ‘산업안전보건 의제’는 원·하청 공동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작업중지권 보장, 유

해·위험작업 외주화 금지, 휴게 공간 확보, 작업성 질병 예방 대책 수립 등을 포함한다. 법원은 아래의 점들을 근거로 C사에 

실질적 지배력이 있다고 봤다. 즉, 사내하청 근로자들에게 내려지는 업무 지시가 C사로부터 직접 이루어지고 사내하청업

체는 업무의 내용이나 방식에 대해 실질적인 결정 권한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점, C사가 제정한 안전 관련 지침들은 사내하

청 근로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됐고, 위반에 대한 제재 조치와 안전평가도 동일하게 이루어진 점, C사는 사업장에서 사용

되는 생산수단 일체를 소유하고 있어 사내하청업체가 노동안전 문제에 관하여 제시할 수 있는 해결책은 한정적인 점, 사내

하청업체의 작업 내용은 C사의 전체 생산 공정, 설비, 품질 기준, 안전 수칙에 종속될 수밖에 없다는 점, 산업안전 관련 조

치(보호구 지급, 위험 설비 개선 등)는 대부분 C사의 설비, 규정, 예산에 직결된 사항으로, 사내하청업체가 독자적으로 결정

하거나 집행하기 어렵다는 점 등이 근거로 제시됐다.

※ 본 칼럼은 박재우 변호사가 월간노동법률 2025년 9월호에 기고한 내용을 편집한 것입니다.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bi_pidx=38306

https://vo.la/nf4EZ5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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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변호사

3 노동칼럼

(5)	‘산업안전 3종세트’ 완성판  

노란봉투법

새 정부에 들어 가장 많이 듣는 단어 중 하나가 ‘산업재해 예방’이다. 새 정부는 대선 공약에서부터 그러하였듯

이 반복되는 산업재해를 반드시 근절하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연일 나타내고 있으며, 관계 기관도 이에 발맞추

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는 듯하다.

이런 가운데 국회에서는 지난달 24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 일부개정안이 본회의를 통

과하였다. 이른바 ‘노란봉투법’이다. 노란봉투법의 주요 내용은 ▲사용자 범위의 확대 ▲노동쟁의의 범위 확대 

▲배상의무자별 손해배상액 산정 ▲배상의무자의 감면 청구 ▲사용자의 손해배상청구권 남용 금지 등이다.

위와 같은 노란봉투법의 내용 중에 여기서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사용자 범위의 확대’이다. 해당 개정안에서

는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의 의미에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

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포함하는 것으로 확대하였다(제2조 제2호 제2문). 노

동조합법상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단체교섭요구에 응하여야 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경우에는 부당노동행위로 처벌될 수 있다(제81조 제1항 제3호).

위와 같은 ‘사용자’의 범위 확대는 당연히 다른 근로조건과도 관련이 있지만 산업안전보건 분야에서는 사내협

력업체 노동조합이 원청(도급인)을 상대로 산업안전보건과 관련된 사항의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음을 의미

한다.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은 원청의 시설·설비에서 작업을 수행하는데, 그 시설·설비 및 작업에 관한 안전 

및 보건은 원청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사실 이러한 사용자 범위의 확대는 노란봉투법이 등장하면서 나타난 것은 아니다. 대법원은 일찍이 사내협력

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에 관하여 그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로서의 권한과 책임을 일정 부분 담당하

고 있다고 볼 정도로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가 노동조합법 제81조제4호

의 부당노동행위 시정을 명하는 구제명령을 이행하여야 할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0년 

3월 25일 선고 2007누8881 판결).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나 하급심 법원은 최근 원청이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의 ‘노동안전’에 관하여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어 해당 의제에 관하여 단체교섭요구에 응하

지 않은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법률 개정과 판결에 비추어 볼 때, 향후 산업안전보건 분야에서는 협력업체 근로자들의 직접적인 요구

에 따라 원청의 안전보건의무의 범위가 확대될 수 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더라도 도급인과 수급인

은 안전보건 협의체를 구성하여 작업의 시작 시간, 작업 또는 작업장 간의 연락방법, 재해발생 위험이 있는 경

우 대피방법,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도급인과 수급인 또는 수급인 상호 간의 연락 방법 및 작업공정

목
차

https://www.yulchon.com/ko/professionals/professionals-view/donghyunkim23040/kim-donghyu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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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조정 등을 협의하도록 정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협의는 각 사업주들 사이에 이루어지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앞으로 노

란봉투법이 시행되면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산업안전보건에 관하여 실질적인 지배력을 가진 원청 사

업주를 상대로 직접 ‘단체교섭’의 형태로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의 개선을 요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앞서 판결이 선고된 

사안에서도 협력업체 근로자들은 원청을 상대로 원·하청 공동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개최, 원청과 동일한 작업중지권 보장 등

을 요구하였다.

또한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산업안전보건에 관하여 실질적인 지배력을 가진 원청은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의 교섭 요구에 

응할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물론 해당 요구를 그대로 다 들어줘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고, 산업안전보건을 의제로 한 교섭 요

구에 응하여 교섭에 나서야 한다는 뜻이다. 이러한 단체교섭의 사항에는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내용이라면 모두 포함될 수 있

으므로, 기존의 안전보건 협의체나 건설업에서의 노사협의체 협의 사항으로만 의제가 국한되지 않는다. 교섭 결과 단체협약으

로 합의된 사항을 지켜야 함은 물론이다.

2019년 1월 산업안전보건법의 전부 개정과 2022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한층 강화되었던 도급인의 안전보건의무

가 노란봉투법의 등장으로 또 다른 국면을 맞고 있다. 원청 사업주와 안전관리자의 부담이 더욱 늘어날 것은 자명하지만, 이왕 

시행되는 법률이라면 산업안전보건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둘째, 안전보건 관련 내용이 단체협약에 포함되면 산업안전 분야에 대한 단체협약을 위반할 경우, 기존에는 제재 규정이 없거

나 과태료 규정만이 존재하는 수준에 그쳤던 것이 내용들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노동조합법은 단체협약 내용 중 ‘안전보건 및 재해부조에 관한 사항’을 위반할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

정하고 있다(노동조합법 제92조 제2호 라목). 과거 대법원은 사용자가 신규 채용 직원에 대해 8시간의 안전보건교육을 실시

하도록 한 단체협약을 위반한 경우, 노동조합법 제92조 라목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바 있기도 하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6도2446 판결). 만약 안전보건교육이 단체협약 내용에 포함되지 않았다면 과태료 부과에 그칠 사안이었다(산업안

전보건법 제175조 제2항 제1호, 제5항 제1호).

셋째,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사용자가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위반할 경우 하청 노조는 단체협약 효력이 유지되고 있더라도 

쟁의행위에 나설 위험이 있다는 점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쟁의 개념을 확대해 노조가 노동조합법 제92조 제2호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사항에 관한 사용자의 명백한 

단체협약 위반을 노동쟁의의 범위에 포함시켰다(노란봉투법 제2조 제5호). 즉,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안전보건에 관한 단체협

약 위반은 하청 노조가 쟁의행위를 실시하는 빌미가 될 수 있다.

원청 사용자가 즉시 이행하기 어렵거나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안전보건 관련 사항이 단체협약에 포함되면, 하청 노조

가 단체협약 위반을 이유로 쟁의행위를 실시할 리스크가 증가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 본 칼럼은 김동현 변호사가 이투데이에 기고한 내용을 편집한 것입니다. 이투데이, 2025.09.09. 

https://www.etoday.co.kr/news/view/2504825

https://www.etoday.co.kr/news/view/2504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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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점수 낮다고 퇴짜?… 

계약직 근무평가 공정해야 회사도 산다

박재우 변호사

기간제 근로자(계약직)를 두고 있는 다수 기업은 계약 만료 시기에 계약을 갱신할지, 아니면 관계를 마무리할

지를 결정해야 한다. 이때 가장 중요한 잣대로 활용되는 것이 바로 ‘근무 성적 평가’다. ‘평가 점수가 낮으니 갱

신을 거절하는 것은 당연한 기업의 권리’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법원의 시각은 조금 더 까다롭다.

근로자에게 소위 갱신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즉 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가 형성된 상황이라면 

사용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갱신을 거절할 수 없다. 만약 합리적 이유 없이 갱신을 거절하면 이는 부당 해고

와 동일하게 취급된다. 그리고 갱신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에 관한 증명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다.

이 글에서는 ‘근무 성적 평가’와 관련해 흔히 문제 되는 유형을 살펴보면서, 근무 성적 평가의 공정성 확보 방안

을 검토해 보기로 한다.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 갱신을 위한 근무 성적 평가 사례를 위주로 살펴보지만, 이 내용

은 예컨대 수습 사원의 근무 성적 평가를 통한 본 채용 여부 결정, 정규직의 승진, 성과급 지급 등을 위한 근무 

성적 평가 등과 같이 공정한 근무 성적 평가가 필요한 다른 모든 경우에도 참고할 만하다.

즉흥적 기준은 공정성을 해친다

평가 기준은 사규 등에 사전에 규정되어 있거나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 계약 만료를 앞두고 재계약 여부를 결

정하기 위해 인사위원회를 열었으나, 기존의 업무 평가지가 부적합하다는 이유로 현장에서 즉흥적으로 평가 

기준을 새로 정해 평가를 진행한 사안에서 법원은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결여되었다고 판단했다.

규정상의 평가자가 아닌 사람이 평가를 하거나 미리 정해진 평가 절차를 위반하는 경우도 문제가 된다. 계약직 

직원의 계약 연장 또는 해지 시 근무 실적 평가를 실시하도록 사규에 명시되어 있었음에도 이를 전혀 실시하지 

않은 채 경영상 이유(공공기관 선진화 계획)를 들어 계약 만료를 통보한 사안에서도 법원은 절차 위반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1차 평가 일자가 2021년 7월 21일인데 2차 평가 일자가 그보다 앞선 2021년 7월 20일로 

기재되어 있는 등 평가 절차의 신뢰성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도 법원은 평가 결과를 인정하지 않았다.

자의성 보완 장치 없는 단독 평가는 무효

평가자 1인의 평가에만 의존하는 결과는 어떨까. 근로자의 재계약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현장 반장 1명에게만 

업무 적격성 평가를 일임했고, 그 결과 최하위 등급(D등급)을 받았다는 이유로 갱신을 거절한 사안에서 법원은 

평가가 평가자 1인에게만 일임되었고, 그의 자의적인 평가나 오류를 보완하거나 검증할 수단이 없었다는 점을 

들어 평가 결과가 객관성과 합리성을 결여했다고 보았다.

목
차

https://www.yulchon.com/ko/professionals/professionals-view/telee/lee-taeeun.do
https://www.yulchon.com/ko/professionals/professionals-view/parkjw/park-jaewoo.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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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자가 한 사람이라고 해서 곧바로 평가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하지만 평가 결과를 검증할 방법을 마련

할 필요는 있다. 평가자가 좌우할 수 없는 정량 평가 요소를 강화하거나, 통상보다 높거나 낮은 정성 평가를 할 경우 구체적 사

유를 기재하도록 하는 것, 평가자마다 다른 평가 성향을 조정하기 위한 표준 점수를 활용하는 것, 다면 평가나 평가위원회 등 

절차적 장치를 마련해 개인적 감정이나 편견이 개입될 여지를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숫자만으로는 부족? 그래도 정량평가 중심이어야

근로의 양과 질에 대한 평가는 수치로 계량되는 객관적 실적뿐 아니라 기업 조직과의 융화 정도 등 수치화할 수 없는 주관적 평

가도 포함된다. 따라서 일부 평가 항목에 객관적 판단 기준이 없다고 해서 근무 평정 기준이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가자의 자의적 기준에 따라 좌우될 수 있는 정성 평가보다는 정량 평가가 신뢰성을 인정받기에 유리하

다. 평가 항목 대부분이 주관적·정성적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면 평가자의 자의적 평가가 개입될 여지가 크기 때문이다. 특히 

영업 사원과 같이 정량 평가 항목이 중요한 직군은 정성 평가 항목의 비중을 낮추고 정량 평가 중심으로 근무 성적을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량 평가에서 평가자의 성향이나 주관이 어느 정도 개입되더라도, 평가 기준을 세분화하는 등으로 객관성

을 높일 필요가 있다.

‘면담과 피드백’이 공정성을 보완의 열쇠

사규나 관행상 확립되어 있지 않다면 평가 결과에 대한 피드백이나 공식적인 이의 제기 절차를 반드시 마련해야 하는 것은 아

니다. 그러나 법적 의무가 없다고 해서 이러한 절차가 불필요한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이러한 절차가 존재하고 실질적으로 운영

될 경우, 법원은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긍정하는 강력한 근거로 삼을 수 있다.

법원은 사용자가 반기별 직무 수행 평가 면담 과정에서 근로자에게 부족한 부분을 주지시킨 점을 들어 평가의 신뢰성과 공정

성을 인정했다. 이는 공식적인 이의 제기 절차가 없더라도 실질적인 피드백 과정이 있었다면 평가의 공정성을 일부 보완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 본 칼럼은 박재우 변호사가 한국경제신문에 기고한 내용을 편집한 것입니다. 한경 Law&Biz, 2025.09.11.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509116497i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509116497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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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농촌 외국인 근로자 산업재해의  

법적 공백

임인영 변호사

2024년 전북 완주의 한 농장에서 네팔 출신 근로자가 유독가스로 사망했다. 2020년 경기도 포천의 비닐하

우스 숙소에서는 캄보디아 출신 근로자가 한파로 사망했다. 개별적 불행으로만 보기에는 이러한 사례가 되풀

이되고 있다.

이들의 죽음을 단순한 불운으로 치부하기 어려운 이유가 있다. 현재 한국 농촌은 외국인 근로자 없이는 유지가 

불가능하다. 농가 인구는 2009년 311만 명에서 2018년 231만 명으로 급감했고 65세 이상 비율은 45.8%

에 달한다. 작물재배업 농가의 64.2%, 축산업 농가의 83.9%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다. 심지어 경북의 경

우 계절근로자 도입 인원이 2017년 95명에서 2024년 9,237명으로 100배 가까이 증가했다. “외국인 없으

면 농사 불가능”이라는 농민들의 절규는 과장이 아니다. 그들은 이미 한국 농업의 필수 인력이 됐다.

그러나 이처럼 농촌 경제의 핵심 축을 담당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산업재해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외

국인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율은 전체 근로자와의 간극이 점차 벌어지고 있으며 특히 농업 분야의 경우 그 수가 

2023년에 전년 대비 76.1% 급증하였다. 이는 개별 사업장의 일탈을 넘어 시스템 차원의 균열을 시사한다.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해야 할 국가의 의무가 농촌 외국인 근로자에게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 농

업의 존립을 위해 불가피하게 의존하면서도 정작 그들의 안전은 방치하는 모순이다. 그 연원은 세 가지 층위에

서 찾을 수 있다.

첫째, 핵심 노동법의 적용 범위가 이들을 배제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농업 사업

장(법인이 아닌 경우)을 의무가입 대상에서 제외한다. 농업 이주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장 대부분이 여기 해당해 

산재보험 가입률은 30% 미만에 정체한다. 산업재해로 다치거나 사망한 외국인 노동자의 80% 이상이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가장 보호가 필요한 곳에 제도적 안전망이 닿지 못하고 있다. 여기

에 더해 ‘근로기준법’ 제63조가 농축산업 종사자를 근로시간·휴게·휴일 규정에서 제외하는 것도 장시간 노동

과 과로를 구조적으로 묵인하는 결과를 낳는다.

둘째, 고용 제도 자체에 역설이 내재돼 있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산재보험 가입을 

원칙으로 하면서도 농어업에 한해 보장 수준이 낮은 농어업인안전보험으로 대체를 허용한다. 위험도가 높은 

업종에서 오히려 보호 수준이 퇴보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다. 또 계절근로자(E-8) 제도의 경우 입국 과정의 

높은 비용 부담이 근로자로 하여금 단기간에 수입을 극대화하려는 강박으로 작용해 안전보다 생산성을 우선시

하게 만드는 굴레를 형성한다.

목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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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법 집행의 현실적 한계가 있다.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판결(2023고단203)에서 다루어진 축사 지붕 추락사고는 채광

창 파손과 같은 농촌의 일상화된 위험을 보여준다. 여기에 더해 경운기 사고, 농약 중독, 분뇨 처리시설에서의 질식, 온열질환 

등 농촌 작업장의 위험 요소는 산재한다. 그러나 농촌 지역의 지리적 분산성과 감독 인력의 부족으로 인해 효과적인 안전 교육

이나 관리·감독이 현실적으로 요원할 수밖에 없다.

여기에 외국인 근로자의 불안정한 체류 자격이 문제를 가중시킨다. 대법원(94누12067)은 미등록 외국인도 산재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하였으나, 실제로는 신고 시 신분 노출과 강제 추방에 대한 우려로 권리 주장을 단념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현

재 농가의 90% 이상이 미등록 근로자를 고용한다는 조사 결과가 있다. “불법체류자가 사라지면 농장은 일을 할 수가 없다”는 

한 농민의 고백은 이들이 처한 딜레마를 보여준다. 불안정한 법적 지위가 착취의 빌미가 되고 외국인 근로자에게는 침묵을 강

요하는 틀을 만든다.

결국 농촌 외국인 근로자의 높은 산업재해율은 법적 배제, 제도적 모순, 집행의 한계, 불안정한 체류 신분이 얽히고설킨 결과이

다.

해법은 쉽지 않다. 법 제도의 공백을 메우는 일은 농업 현장의 특수성과 영세성을 고려하면 현실적 한계가 크기 때문이다. 법 

집행을 강화하려 해도 농촌 지역의 광범위한 분산성과 감독 인력의 제약을 무시할 수 없다. 또한 체류 자격 문제는 출입국 정책

과 노동 정책이 교차하는 지점이어서 단기간에 해결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향만은 명백하다. 헌법이 보장하는 생명권과 인간의 존엄성은 원칙적으로 국적을 초월하여 적용돼야 한

다. 한국 농업이 외국인 근로자에게 의존하는 현실을 인정한다면 그들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은 단순한 ‘선택’의 문제를 넘어서

는 측면이 있다. 현실의 제약을 인정하면서도 점진적이나마 법과 제도의 공백을 줄여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완벽한 해법을 

당장 찾기는 어렵겠지만 현재의 상황보다는 조금이라도 나은 방향을 모색할 여지는 있을 것이다.

※ 본 칼럼은 임인영 변호사가 안전신문에 기고한 내용을 편집한 것입니다. 안전신문, 2025.09.16. 

https://www.safety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42112

https://vo.la/VKEkKH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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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게릴라 파업, 당번 파업,  

10분 파업도 적법할까?

노동쟁의의 범위를 확대하고 노동조합과 근로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의 기본 전

제는, 기존의 노동조합법 아래에서 파업권이 심각하게 위축되어 있어 파업에 대한 보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는 인식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파업이 외국에 비해 특별히 위축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인다. 한국노

동연구원에서 최근 발표한 「2024 해외노동통계」에 따르면 2013~2022년 10년간 우리나라의 임금근로자 

1,000명당 연평균 노동손실일수는 35.2일로 나타났다. 이는 특별히 낮은 수준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영국, 

미국, 독일, 일본 등과 비교하면 오히려 다소 높은 편이다.

우리나라 노동법이 파업에 관하여 노동조합이나 근로자들에게 불리하다고 할 만한 비교법적 근거를 찾기도 어

렵다. 오히려 우리나라의 법제와 판례에는 이례적으로 파업에 관대한 요소가 상당히 많다. 단적인 예로, 쟁의

행위 기간 중 대체근로 금지, 간헐적 파업 허용, 방어성을 상실한 사용자의 직장폐쇄에 대한 형사처벌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대체근로 금지 제도는 전세계적으로 매우 이례적이다. 우리나라 노동조합법은 쟁의기간 중 그 쟁의행위

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한 고용은 일시적 채용도 금지하고 있고, 하도급을 통한 대체까지 금지하고 있다. 

일부 언론은 이러한 전면적 대체근로 금지 제도를 찾아볼 수 있는 곳은 한국과 아프리카의 말라위 뿐이라고도 

설명한다. 일반적으로 “한국과 ○○에만 있다”라는 표현은 과장된 경우가 많지만, 대체근로 금지에 관해서는 

상당히 사실에 가까워 보인다. 적어도 주요 선진국에서 대체근로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입법례를 찾기 어려

우며, 이 점에 대해서는 진보적인 학자들조차 별다른 이견을 보이지 않는다. 직접 조사해 보았을 때도 국가 단

위의 입법례는 확인되지 않았고, 다만 캐나다 퀘벡 주에서 유사한 사례를 찾을 수 있었던 정도이다.

아마도 우리나라에서는 쟁의행위 기간 중 대체근로를 허용할 경우 파업의 실효성이 상실된다는 인식 때문에 

이를 철저하게 금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것은 사물의 한 면만 강조한 생각이다. 다른 나라들은 

파업의 효과를 최대한 보장하는 것만을 절대적인 목표로 보기 보다는, 파업으로 인한 피해가 너무 과도해지지 

않도록 하고 사용자의 경영권이나 전체 경제와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점도 강조하고 있다.

단시간 파업을 수시로 반복하는 방식의 간헐적 파업, 혹은 게릴라 파업은 외국에도 있지만 우리나라에서 특히 

효과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러한 간헐적 파업은 일반적인 쟁의행위의 구조에서는 다

소 벗어난 것이다. 원래 쟁의행위의 기본적인 전제는 근로자가 손실을 감수하면서 사용자에게 타격을 주고, 이

를 통해 협상의 여지를 넓히는 데 있다. 그래서 쟁의행위에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엄격하게 적용된다. 파업

이 지나치게 장기화될 경우 기업과 국가 경제에도 피해를 주지만, 파업을 주도한 노동조합과 근로자의 손실도 

커지게 되고, 결국 서로가 타협점을 찾아가게 될 것이라는 것이 기본 전제이다.

목
차

https://www.yulchon.com/ko/professionals/professionals-view/jhku23039/ku-jahyeong.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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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간헐적 파업의 경우 노동조합 측의 손실은 최소화하면서 사용자에게는 불시에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고, 파업을 계속

할 것인지의 결정권은 결국 노동조합에 있기 때문에 파업이 사실상 무한정 지속될 수 있다. 그나마 하루에 1시간씩 일정하게 

파업하는 경우는 나은 편이지만, 수시로 10분씩 파업하거나, 전 조합원이 돌아가며 당번파업을 하되, 하루에 1~2명씩만 파업

하는 경우 근로자 측의 손실은 최소화되는 반면 사용자가 입는 피해는 비례성을 상실할 정도로 커지게 된다. 불시 파업을 수시

로 하는 경우 사용자는 언제 파업이 발생할지 몰라 대비하기 어렵고, 단 10분만 파업하더라도 실제 작업중단이나 업무 비효율

은 그보다 훨씬 크게 된다. 생산량이 부족한 상황에서는 파업시간보다 훨씬 많은 시간 잔업을 실시해야 파업으로 인한 생산량 

부족분을 벌충할 수 있다.

언제 파업을 실시할지 모르기 때문에 비조합원이나 사무직 근로자를 해당 공정에 투입하기도 어렵다. 당번파업의 경우 특히 

검사 업무 등 최종 공정이나 병목 공정에서 파업이 발생하면, 소수의 인원이 파업하더라도 전체 생산라인이 중단되기도 한다. 

한 사업장에서는 이를 노리고 검사과 조합원들만 불시에 반복적으로 파업을 실시하고, 다른 공정 조합원들은 일을 하고 싶은

데 라인이 멈춰서 못한다는 핑계로 임금을 모두 받아갔다.

외국에서는 이 같은 간헐적 파업(intermittent strike), 혹은 수시 반복적 파업을 불법으로 보거나, 적어도 일반적인 파업과 

동일한 수준으로 보호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한 판례가 상당수 존재한다. 그러나 국내 법원은 심각한 간헐적 파업의 적법성이 

쟁점으로 제기된 사안에서도 별다른 문제의식을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결국, 그 사이 간헐적 파업은 오히려 노동조합 입

장에서 ‘영리한 파업’으로 자리 잡아가는 양상이다.

사용자의 직장폐쇄에 대한 형사처벌 역시 파업권을 강화하는 요소로 작용한다. 직장폐쇄는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개시한 이

후에만 가능하며, 방어성을 요건으로 하기 때문에 ‘노사 간 교섭력의 균형이 깨지고 오히려 사용자 측에 현저히 불리한 압력이 

가해지는 상황에서 회사를 보호하기 위하여 수동적·방어적인 수단으로 개시되는 경우에’ 한정적으로 허용된다는 것이 판례

다. 문제는 수년 뒤 법원이 방어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금전배상뿐 아니라 형사처벌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직장폐쇄 형사처벌 사례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 물론, 직장폐쇄의 남용을 방지할 장치는 필요하지만, 사후적인 판단에 

의한 형사처벌은 직장폐쇄가 꼭 필요한 상황에서도 사용자가 이를 실시하지 못하도록 원천 봉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쟁의행위, 특히 파업은 일상적인 수단이 아니다. 다수가 합동하여 위력을 행사하는 행위를 제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전체 법질

서에서는 예외적인 현상에 가깝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이나 근로자들이 위축되어 있다는 전제에서 권리 확대에 치중하고 

있지만, 어떤 제도이든 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세심한 균형이 필수적이다. 과거부터 있던 제도라는 이유로 

무비판적으로 인정되던 과도한 파업 보호장치들에 대해서도 점검이 필요한 이유다.

※ 본 칼럼은 구자형 변호사가 한국경제신문에 기고한 내용을 편집한 것입니다. 한경 CHO Insight, 2025.09.16.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509154774i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509154774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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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추석 황금연휴,  

놓치기 쉬운 위험

올해 추석은 달력상 하루만 휴가를 더하면 열흘 가까이 이어지는 ‘황금연휴’가 된다. 많은 국민에게는 모처럼의 

장기 휴식과 재충전의 기회가 되겠지만 산업현장에는 다른 긴장감이 흐른다.

건설·제조업에서는 연휴 전까지 공정을 마무리하려는 압박으로 야간작업과 특근이 늘고 관리감독이 소홀해진 

상황에서 고위험 작업이 무리하게 진행되곤 한다. 물류·운수업은 폭증한 물량을 처리하느라 장시간 노동이 불

가피하고 그 결과 졸음운전이나 과로사 같은 심각한 사고로 이어지기 쉽다. 실제로 택배노동자의 과로사는 명

절 때마다 되풀이되는 대표적인 사례다. 특히 영세 사업장은 인력과 자원이 부족해 안전보건 관리 역량이 취약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위험에 쉽게 노출된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송재봉 의원이 2024년 9월에 공개한 고용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설·추석 연휴 기간 동안 산업재해로 36명이 숨지고 2,110명이 다쳤다. 이 중 50

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상자가 72.3%에 달했으며 전체 사망자의 80% 이상이 소규모 사업장에서 나

왔다. 명절 연휴는 단순히 물량이 많아지고 일정이 촉박해지는 정도를 넘어 안전관리체계 자체가 느슨해질 수 

있는 시기다. 평소라면 위험 작업을 통제할 관리자가 있어야 하지만 연휴 기간에는 관리자가 부재하거나 숙련

도가 낮은 인력이 대체 투입되면서 사고 가능성이 높아진다. 또 휴가와 인력 공백으로 인해 정비·점검 같은 기

초적인 안전조치가 뒷전으로 밀리기 쉽다. 결국 재해는 단순히 노동 강도의 문제가 아니라 관리 공백과 시스템 

부실이 겹쳐진 결과로 나타난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가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도록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고 근로조건을 개선할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제5조 제1항 제2호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

669조). 중대재해처벌법 역시 경영책임자가 종사자의 건강 보호를 위한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갖추도록 하고 

있다. 명절과 같은 특수 시기에 장시간 근로 등 위험요인을 방치한다면 이는 단순히 근무강도의 문제가 아니라 

법적 의무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다. 대법원도 근로자에게 과도한 장시간 노동을 시켜 상해를 입게 한 경우 사

용자는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했다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00. 5. 16. 선고 99다47129 판결). 결국 명절 

전후 사고는 그 발생 가능성이 충분히 예견 가능한 만큼 사업주는 이를 예방하기 위해 사전에 근로시간을 관리

하고 인력 배치를 조정하며 안전조치를 철저히 이행해야 할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

이에 명절 시기는 매년 반복되는 위험이 예측 가능한 만큼 일시적 대응이 아니라 상시적 관리체계로 다루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연휴 전후 일정과 물량을 분산하고 무리한 납기 요구를 완화하는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 작업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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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정되지 않는다면 아무리 현장 지침을 강화하더라도 근로자들은 과로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근로시간 관리 또한 핵심이

다. 연속근로에 상한을 설정하고 특히 야간작업이나 특근과 같은 피로도가 높은 업무는 별도의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관리감

독자의 공백도 최소화해야 한다. 휴무 시에는 대리자를 지정해 관리체계가 유지되도록 하고 추락이나 붕괴와 같은 고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작업은 연휴 직전에는 가급적 제한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부 역시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지원을 한층 강화해야 

한다. 안전관리 인력을 지원하거나 비용 부담을 줄여주고 위험도가 높은 공정에 대해서는 특별점검을 집중하는 방식이 효과적

일 수 있다.

많은 국민이 오랜만에 긴 휴식을 누리게 되는 올해 추석에도 일터에 남은 노동자들은 여전히 과중한 업무와 안전사고의 위험

에 놓일 수 있다. 명절이 가족과 공동체 모두에게 따뜻한 시간이 되려면 현장에서 일하는 이들의 건강과 안전 또한 반드시 지켜

져야 한다. 이번 황금연휴만큼은 그 소중한 가치가 온전히 실현되기를 기대한다.

※ 본 칼럼은 김수현 노무사가 안전신문에 기고한 내용을 편집한 것입니다. 안전신문, 2025.09.19. 

https://www.safety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42255

https://vo.la/RVOMB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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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인영 변호사

3 노동칼럼

(10)	계약서 위의 사장,  

매장 안의 근로자

편의점 카운터 뒤에 선 점주 김 씨는 밤 9시에 아르바이트생과 교대하였다. 편의점 조끼를 걸친다. 왼쪽 가슴

팍에 달린 명찰에는 점주라고 적혀 있다. 그러나 그도 본사가 정한 매뉴얼대로 진열하고, 정해진 수칙에 따라 

일을 한다. 사장인지 근로자인지, 김 씨는 스스로에게 묻는다.

올해 7월, 가맹점주의 단체협상권을 보장하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신속처리안건으

로 지정되었다. 핵심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단체로부터 협의를 요청받은 경우 협의에 응하여야 한다는 내

용이다(제14조의3). 주목할 점은, 이 법안은 가맹점주를 여전히 사업자로 분류하면서도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과 유사한 단체협상권의 강제력을 강화한다는 점이다. 즉, 가맹점주는 사업자이지만 집단적 협상권이 필요한 

존재로 본다.

이는 원청의 사용자성을 둘러싼 최근 논의와 맥을 같이한다. 오늘날 일터의 구조는 파편화되었다. 때문에 누가 

실질적인 사용자인지 판단하기 어렵고, 노동의 대가와 조건에 대한 책임 주체도 명확하지 않다. 그러므로 입법

자들은 형식과 실질 사이의 간극을 어떻게 다룰 것인지 나름의 답을 계속 내놓는 것이다.

물론 현행법상 가맹점주는 가맹본부와 독립된 별개의 사업자로 분류된다. 스스로의 명의와 계산으로 영업하

는 독립된 상인이라는 법적 지위는 이들을 노동법의 범위 밖에 위치시킨다. 하지만 현실은 법적 정의와 차이를 

보인다. 오늘날 프랜차이즈 산업, 특히 통일성이 중시되는 사업형 프랜차이즈에서 가맹점주의 자율성은 제한

적이다. 가맹본부는 브랜드 가치 유지를 위하여 영업표지의 통일이라는 명목으로 가격, 매장 인테리어, 영업시

간, 직원 복장에 이르기까지 사업 전반을 관리한다. 이러한 시스템 속에서 점주는 가맹본부가 설계한 운영 방

식의 실행자 역할을 수행한다.

이러한 특수한 관계의 특성을 고려하여, 현행 가맹사업법은 가맹점주단체의 구성과 거래조건 협의를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한계가 존재한다. 가맹본부가 단체의 협의 요청에 응하지 않더라도 이를 강제할 실효적 

수단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점주들은 협상력 부족이라는 구조적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주목할 만한 것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에 관한 대법원 판례다. 대법원은 최근 여러 특수고용

직 종사자들의 노조법상 근로자성을 잇달아 인정하였다. 대법원은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이 아니더라도 근로

자성은 별개로 판단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근로3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는지의 관점에서 노무제공관계의 실질

을 살펴야 한다는 것이다. 구체적 기준으로는 특정 사업자에 대한 소득 의존성, 계약 내용의 일방적 결정, 사업 

수행에 필수적인 노무 제공, 상당한 지휘·감독의 존재 등이 제시되었다.

이 기준은 가맹점주의 현실과 겹친다. 많은 가맹점주가 특정 가맹본부 사업에 전적으로 의존한다. 영업표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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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명목하에 여러 조건이 일방적으로 정해진다. 표준화된 시스템을 통해 지휘·감독을 받는다. 대법원이 제시한 종속관계의 징

표들과 유사해 보인다. 그렇다면 가맹점주에게도 노조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될 가능성은 없을까.

해외에서도 이 문제는 오랜 논쟁의 대상이었다. 일본의 경우, 최근 가맹점주의 근로자성을 둘러싼 법적 다툼이 있었다. 한 사건

에서, 오카야마현 지방노동위원회는 점주의 근로자성을 인정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를 뒤집었다. 이에 이를 다투는 소

를 제기하였으나, 일본 최고재판소는 상고를 기각하였다. 그 판단의 기저에는 가맹점주가 종업원 고용이나 상품 발주 등에서 

상당한 재량을 가진 독립사업자라는 인식이 있었다.

미국에서는 보다 다양한 접근이 이루어졌다. 연방노동관계위원회(NLRB)와 법원은 계약 형식이 프랜차이즈여도 실질적 통제

가 있으면 근로자로 인정한 바 있다. 그러나 판결들은 일관되지 않는다. 펜실베이니아 고등법원은 한 프랜차이즈 사건에서 본

사가 직원의 손톱 길이부터 매장 청소 주기까지 운영을 세세하게 통제하였다는 이유로 사용자 책임을 인정하였다. 반면 매사

추세츠 대법원은 가맹관계의 핵심을 본사가 점주에게 브랜드 라이선스 등을 제공하는 사업 대 사업 관계로 보아 근로자성을 

부정하였다.

이처럼 국내외의 법적 판단이 엇갈리는 것은 가맹점주가 전통적인 사업자·근로자 구분의 경계에 있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는 

두 방향에서 해법을 모색한다.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점주를 사업자로 보되 단체 협상력을 부여한다. 노동법 영역에서는 이들

을 근로자로 볼 여지를 넓혀간다. 방식은 다르지만 목표는 같다. 계약상 지위와 실제 운영 사이의 괴리를 좁히는 것이다.

해외 사례들 역시 정답보다는 다양한 접근을 보여준다. 각국은 자국 현실에 맞는 해법을 찾고 있다. 그럼에도 공통된 흐름이 있

다. 법적 판단이 계약의 형식에서 관계의 실질로 무게중심을 옮기고 있다는 점이다. 가맹본부의 통제 정도, 점주의 경제적 종속

성, 그리고 책임의 귀속. 이것이 이제 핵심 쟁점이 되었다. 가맹사업 분야의 이 논쟁은 고립된 현상이 아니다. 원청의 사용자 책

임을 다루는 노란봉투법에 대한 논의와 함께, 파편화된 경제 구조에서 실질적 지배력과 책임을 일치시키려는 시대적 흐름의 

일부일 수 있다.

※ 본 칼럼은 임인영 변호사가 이투데이에 기고한 내용을 편집한 것입니다. 이투데이, 2025.09.24. 

https://www.etoday.co.kr/news/view/2509990

https://www.etoday.co.kr/news/view/2509990


60/65

Vol.17 뉴스레터율촌 노동팀

김완수 변호사

3 노동칼럼

(11)	연차촉진 악용 멈춘 대법,  

연차수당은 언제 지급해야 하나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를 부여받고, 이를 1년간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금전(연차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반면 근로기준법에는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

용하지 않더라도 사용자가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쓰고 싶어도 못 쓰는 연차

과거 상당수 기업들은 해당 제도를 통해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해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아 왔다. 근로기준법

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 지정 및 사용을 촉구하면, 근로자가 결국 연차휴가를 사

용하지 않더라도 사용자는 연차수당 지급의무를 법적으로 면하는 것이다. 

문제는 대부분의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는 원인에 있다. 많은 업무량이나 빡빡한 업무 일정, 마음

껏 휴가를 사용할 수 없는 직장 내 분위기 등이다. 근로자의 자발적 의사가 아니라 직장 상황으로 인한 비자발

적인 선택이었던 것이다. 그럼에도 연차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는 불이익은 근로자에게 돌아가고, 사용자는 인

건비를 절약해 이익을 얻는 불합리가 발생해왔다.

관행에 제동 건 大法

지난 2020년에 대법원은 판결을 통해 이러한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 대법원은 근로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한 

때에만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봤다. 또 노무 수령 거부의 의사표시를 명확히 하지 않거나 업무를 

지시하는 등 실질적으로 근로를 제공받은 때에는 자발적인 연차휴가 미사용이 아니므로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로 판시했다.

“사용자가 위와 같은 조치를 하였음에도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연차휴가가 소멸된 경우에는 사

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다(구 근로기준법 제61조). 다만 위와 같은 휴가 

미사용은 근로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른 것이어야 한다.”

“근로자가 지정된 휴가일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 경우 사용자가 휴가일에 근로한다는 사정을 인식하고도 

노무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근로자에 대하여 업무 지시를 하였다면 특

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가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어 사용자는 근로

자가 이러한 근로의 제공으로 인해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여전히 보상할 의무를 부담한다.”(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9다27928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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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수행했다면 연차수당 지급해야

대법원 판결 취지에 의하면, 결국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했다면 원칙적으로 연차휴가 미사용에 대해 사용자는 연차수당을 지

급해야 한다는 것이 된다. 형식적으로 노무 수령 거부의 의사표시를 했더라도, 근로자가 업무를 하고 있음을 기화로 상사가 이

것저것 업무상 지시를 하게 되면 역시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또 노무 수령 거부 의사표시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순수하게 자발적으로 업무를 하고, 사용자나 상사가 업무 지시를 전혀 하

지 않는 때에만 연차수당 지급의무를 면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그런 경우를 상정하기는 쉽지 않다.

판례에 따라 많은 기업들은 실제로 모든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적극 독려하고 있다. 판례 논리에 의하면, 실질적으로 근로자

가 업무를 하면 결국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므로, 연차수당을 주더라도 업무를 시키는 것이 기업에 꼭 필요한 상황이 아닌 한 

인건비 절감을 위해 연차휴가를 실제로 모두 소진하도록 조치하는 것이다.

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을 실질적으로 독려하니, 근로자도 눈치 보지 않고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방향으로 직장 문화가 바뀌고 

있다. 다만 여전히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에 기대어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사업장도 간혹 보인다. 법적으로 미지급 연차

수당이 쌓이고 있는 것이고,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 본 칼럼은 김완수 변호사가 한국경제신문에 기고한 내용을 편집한 것입니다. 한경 Law&Biz, 2025.09.25.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509232914i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509232914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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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선 변호사

3 노동칼럼

(12)	노란봉투법,  

판도라의 상자가 되지 않으려면

고대 그리스 신화에서 판도라는 인간에게 벌을 내리기 위해 만들어진 존재다. 제우스는 그녀에게 절대 열어서

는 안 될 상자를 주었지만, 호기심을 이기지 못한 판도라가 그것을 열자 질병·전쟁·재앙이 세상으로 퍼져 나갔

고, 맨 아래에는 ‘희망’만이 남았다. 이 비유처럼 ‘판도라의 상자’는 한 번 열리면 되돌릴 수 없는 위험을 뜻하면

서도, 마지막까지 희망을 놓지 말아야 한다는 교훈을 함께 담고 있다.

이제 우리 앞에도 판도라의 상자가 하나 열리고 있다. 바로 최근 공포되어 2026년 3월 10일 효력이 발생되는 

노란봉투법이다. 그러나 법 제2조의 정의 규정을 개정하며 사용자와 노동쟁의 개념만을 확대해 놓고, 이로 인

해 발생할 실무적 쟁점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답을 내놓지 않았다. 이로 인해 현장에서는 법 시행을 앞두고 무

엇을 준비해야 할지조차 몰라 우왕좌왕하고 있다. 정부는 노동부 지침이나 매뉴얼을 통해 구체화하겠다고 하

지만, 개정된 노란봉투법에서는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으로 위임하지 않았다. 결국 노동부의 어떤 지침이나 매

뉴얼이 만들어지더라도 법적 근거가 없어 행정부의 해석에 불과하다. 노동부의 지침(매뉴얼)이 만들어지더라

도 수많은 쟁점사항에 대해 정확한 답변을 줄 수 있을지도 의문이지만, 설령 정확한 답변을 제시하더라도 노사 

어느 한쪽이 반발하며 불복할 가능성이 크고, 2026년 3월 10일 이후 줄소송이 이어질 위험도 존재한다.

이미 노란봉투법이 개정되고 시행이 예정된 이상, 최소한 다음 사항만이라도 보완입법을 통해 현장의 혼란을 

줄일 필요가 있다.

# 사용자 개념의 추상성 - 기준 제시 필요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개념을 확대하면서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 결정할 수 있는 지위

에 있는 자’도 사용자에 포함시켰다. 그러나 이 표현은 지나치게 추상적이다. 어느 정도의 지배력, 결정력을 가

져야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명확하지 않다. 법률에서 일정한 판단기준을 제시하거나, 시행령 위임 근거를 남겨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 교섭창구단일화 혼란 - 시행령으로 명확히 정비 필요

현행 노동조합법은 교섭요구가 들어오면 교섭창구단일화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노란봉투법이 시행되

면 원청 노조, 하청 노조 전체를 교섭창구단일화를 해야 하는지, 하청 노조들만 교섭창구단일화를 해야 하는지, 

교섭요구를 한 특정 하청업체 소속 노조들만 교섭창구단일화를 하면 되는지 아무런 기준이 없다. 특히, 실질적 

지배력 판단은 교섭 안건 별로 달라질 수 있는데, 현행법은 교섭요구시 교섭 안건 기재 의무조차 없다(시행령 제

14조의2). 따라서 교섭창구단일화 부분은 노란봉투법 시행시 곧바로 대혼란이 발생하므로, 노동부 지침이나 매

뉴얼이 아니라 시행령 수준에서라도 명확한 절차와 기준을 제시하지 않으면 법 시행 직후 대혼란은 불가피하다.

목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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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자 개념 확대 적용범위 - 단체교섭으로 한정 필요

사용자 개념을 정의 조항에서 규정하여 노동조합법 전체에 확대된 사용자 개념이 적용된다. 노란봉투법에 의하면 확대된 사

용자 개념이 법 전반에 적용되는데, 형식적으로는 근로시간면제자(제24조), 쟁의행위 기간 중 임금지급 면제(제44조) 등에도 

적용된다. 그러나 원청 사업주와 하청 노조 간 관계에서 이런 규정이 현실적으로 적용되기 어렵다. 따라서 사용자 개념 확대를 

전체 노조법에 적용할 것이 아니라 단체교섭에 한정하여 그 적용범위를 제한하는 등 적용 범위를 명확히 조정해야 한다.

# 실질적 지배력 판단 절차 - 기간 연장 및 별도 절차 마련 필요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하청노조가 교섭을 요구하면 사용자는 단기간에 실질적 지배력이 있는지를 판단해 교섭 응답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현행법령상으론 교섭요구시 사용자가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않으면 노동조합은 노동위원회에 시정요구

를 하고, 노동위원회는 10일 이내에 결정하게 된다. 이 기간 동안 사용자나 노동위원회가 실질적 지배력을 판단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인한 혼란을 줄이려면, 실질적 지배력을 판단하는 기간을 확대하거

나 별도로 실질적 지배력 유무에 대해 노동위원회의 판단을 구하는 절차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

# 노동쟁의 범위 확대 - ‘밀접성’ 등 요건 명문화 필요

노동쟁의의 범위는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 결정’까지 확대되었다. 노동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모든 사업경영상 

결정이 아니라 ‘정리해고와 같이 근로조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근로조건의 변경을 필연적으로 수반하는 경우’에 한정된다고 

했지만, 노란봉투법에서는 ‘밀접한 관련성’이나 ‘필연성’에 대한 규정이 없다. 따라서 노동부의 보도자료나 매뉴얼만으로 노동

쟁의행위 범위가 노동부 견해처럼 한정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자의적 해석 여지를 줄이기 위해 명확한 요건을 법률에 명문화

해야 한다.

노란봉투법의 취지가 아무리 좋더라도 지금 상태로 시행된다면 이는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것과 다르지 않다. 그러나 판도라

의 상자 맨 밑에 희망이 남아 있듯, 남은 6개월 동안 최소한의 보완입법이라도 이뤄진다면 시장의 혼란을 줄이고 제도의 성공 

가능성을 키울 수 있다.

※ 본 칼럼은 이광선 변호사가 한국경제신문에 기고한 내용을 편집한 것입니다. 한경 CHO Insight, 2025.09.30.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509307032i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509307032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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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동정

이정우, 구자형 변호사가 지난 8월 21일(목) 한국사회법학회 하계학술대회에 참석하였습니다. 이번 학

술대회는 ‘포괄임금제의 존폐논의의 역설과 부당노동행위 구제에 관한 쟁점’을 주제로 총 3개 주제의 

발표와 토론이 진행되었습니다

 

이정우 변호사는 제1세션인 ‘부당노동행위 구제에 관한 쟁점’에서 토론자로 참여하였으며, 구자형 변호

사는 제2세션에서 ‘포괄임금 금지 논의의 한계 또는 딜레마’를 주제로 발표를 하였습니다.

(01)	이정우, 구자형 변호사, ‘한국사회법학회’ 학술대회 발표 (08/21)

(02)	최진수, 송연창 변호사, GS그룹 발전 계열사 임직원 대상 강연 (09/02)

최진수, 송연창 변호사가 지난 9월 2일(화) GS그룹 발전3사 및 계열사 인사노무 담당 임직원을 대상으

로 ‘노란봉투법’ 강연을 진행했습니다.

최진수 변호사는 손해배상책임 제한 및 책임면제(노조법 제3조 및 제3조의2)에 대해, 송연창 변호사는 

사용자 개념 확대, 노동조합의 소극적 요건 삭제, 노동쟁의 개념 확대(노조법 제2조)에 대해 발표하였으

며, 개정 노조법(노란봉투법)에 대한 상세한 풀이와 함께 영향 및 대응 방안에 대한 설명을 진행하여 참

여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03)	이광선 변호사, 한국고용노동연구원 강의 및 삼성그룹 신임 보직자 대상 강연  
(09/08, 10, 16)

이광선 변호사가 지난 9월 16일(화) 삼성그룹 신임 보직자를 대상으로 건강한 조직문화에 대해 강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이 변호사는 근로시간, 저성과자, 직장 내 괴롭힘 등 건강한 조직문화와 관련된 주요 이

슈부터 노사관계 관리의 필요성, 노하우, 최근 판례 경향을 설명했습니다.

앞서 9월 8일(월)과 10일(수)에는 한국고용노동연구원이 주최하는 ‘ADR 전문가양성 고급과정’에서 

“근로계약과 취업규칙 100% 활용법”을 주제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근로계약과 취업규칙을 

잘 작성하는 방법, 근로계약, 취업규칙과 관련한 최근 법원 판례’ 등에 대해 강의했습니다.

(04)	이태은 변호사, 이수정, Christopher Mandel 외국변호사 Restructuring for 
international employers: A Ius Laboris Guide 기고 (09/16)

이태은 변호사, 이수정, Christopher Mandel 외국변호사가 노동 분야 글로벌 로펌 네트워크인 Ius 

Laboris가 발간한 Restructuring for international employers 가이드에서 한국에 해당하는 내용

을 기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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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가이드에는 전 세계의 20개국의 전문가들이 참여하였고, 경제적 불확실성 속에서 다국적 기업이 직면할 수 있는 

리스크 관리 및 법적 책임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05)	Christopher Mandel 외국변호사, Ius Laboris APAC HR 컨퍼런스에서 발표 (09/17)

Christopher Mandel 외국변호사는 홍콩에서 노동로펌 연합체인 Ius Laboris와 영국로펌 Lewis Silkin이 공동 주

최한 Ius Laboris APAC HR Conference, “The Changing Face of Employment Law”에 참석했습니다. 이번 컨

퍼런스에서는 아시아 각국의 최신 고용법 주제를 다루었는데, Christopher Mandel 외국변호사는 첫 번째 본 세션인 

“APAC 노동법 동향 및 업데이트 2025”에 패널리스트로 참여하여, 아시아 고령화에 대한 정책적 대응과 최근 노동법

의 주요 발전 사항들을 논의했습니다.

(06)	송연창 변호사, 월간노동법률 세미나에서 강연 (09/24)

송연창 변호사가 지난 9월 24일(수)에 열린 월간노동법률 세미나에서 ‘노란봉투법 실무 핵심 가이드’ 강연을 진행했습

니다.

이번 강연에는 삼성전자서비스, 신한은행, 이랜드리테일, 한국전력공사 등 인사노무 담당자 130여 명이 참석했으며, 

송 변호사는 사용자 개념 확대, 노동조합의 소극적 요건 삭제, 노동쟁의 개념 확대, 손해배상책임 제한 및 책임면제 등을 

주제로 발표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율촌의 뉴스레터는 일반적인 정보제공만을 목적으로 발행되므로 이에 수록된 내용은 법무법인(유) 율촌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법률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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